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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onthesanitarygradingsystem bysanitarystatus

analysisofTakju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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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iquorpolicy has been strongly promoted in terms oftax policy for

securingnationalfinancialresourcesandgrainpolicyforsolvingfoodproblemsbut

aliquorindustrysupportingpolicyandliquorconsumerprotectionpolicyhasbeen

overlooked.Notonlytheliquorindustryisstillongrowing butalsotheliquor

takes6.6% outofcontamination casesaccording tothe2008dataresultfrom

KoreaConsumerProtectionBoard.Theconsumeranxietyanddistrustofliquoris

increased.Therefore,sanitationandsafetymanagementofliquorsuchasTakjuis

stronglyneeded.

In this study,we investigated sanitation management conditions of Takju

manufactures and tri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effective sanitation

managementlevelafteroverviewingtheexamplesofliquorindustrysuchasthe

Takjuandsanitationgradecontrolsystem.Belowsareinvestigationresultsofthis

study.

First,afterthe inauguration ofNationalTax Service in 1966,NationalTax

ServicehadresponsibleforliquormanagementbutitwastransferredtoMinistry

ofFoodandDrugSafety(MFDS)bysigninganagreement(MOU)onJune1
st
,2010

forthebetterresponsetothechangeofliquorindustry.AsMFDS,foodsafety

expert organization,takes the management role of liquor safety,not only

professional,comprehensiveandanticipativemanagementhasbecomepossibl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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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ithasbecomeachancetogivethepublicthefaithandtherelief.

Second,wefoundthattherewereseveralcasesofsanitationlevelintroductionto

foodrelatedcompany.InthecaseofKorea,theyappliedittofoodmanufacturers,

andrestaurant,andinthecaseofUnitedStatesofAmerica,Canada,China,Japan

andetc.wereappliedittorestaurant.Asapplyingthisgradingsystem toliquor

manufacturers,basic research is needed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safety

managementofliquor.

Third, sanitation management for facility, ingredients, general, equipments,

manufacture,process,productsandetc.of638Takjumanufacturerswereanalyzed.

1)Sanitationleveloffacility,ingredients,equipmentsandotherswereshowed

satisfactory,butsanitation levelofgeneral,manufactureand processwere

showedquestionablewhichmeanscriticalcontrolisneeded.Especially,the

gapoflevelswasappearedingeneral,manufactureandprocesssanitation

management.Also,theassessmentresultofgeneralsanitationmanagement

whichneedscriticalcontrolwasaveragescoreof22.2±10.9outof45andit

showedhugedeviation.

2)Theweaknesspartweredirtmanagement,hygieneand privatesanitation

parts.Itwasmuch poorthan generalfood manufacturersand processing

factories.Indetails,consumerscomplaintsneedtoberecordedandmanaged

so to preventthe problems and do private health check-up considering

contaminations from the patients or carriers with infectious diseases.

Especially,microorganisms,minerals,heavy metalsand etc.in waters for

manufacturing Takju should be checked so to produce safety Takju but

severalcompaniesdidnotperform periodicwaterqualitytesting.

3)andtheyhavegottenthescoreof29.4±13.7outofscore46fortheassessment

resultofmanufactureandprocessmanagement.Thecompanieswhoreceived

lowestsanitationlevelhadnopreventionsystem fortheentryandharboring

of insects and other pests mainly in fermentation room.Maturing or

fermentation tanks were managed unsanitary and there was no proper

managing topreventadulterationofdirtanddebrisbeforefilling Takjuin

bot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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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Takjusamplesonsaleswerepickedupandcoliform whichissanitary

indicativebacterium,E.coli,StaphylococcusaureusandBacilluscereuswere

tested.InthecaseofBacilluscereus,classifyingtheranksofsanitationlevel

of3or5,itwasnotdetectedinA levelwhichisahighestlevel.However,

therateofthedetectionofitwereveryhighinthelowestlevel.Therefore,

wecouldconcludethatthereisarelationbetweenBacilluscereusandthe

sanitarylevelindicator.Also,inthesanitarymanagingscoreof35.4to84.4,

thecaseof8outof30caseswereevenlydistributedandwefoundthat

specifyingthesanitarymanaginglevelsforthebettersanitarymanagementis

morereasonable.Coliform,E.coliandStapylococcusaureusasthesanitary

indication.

Fourth,astoseetheresultsofanalyzingunrefinedTakjumanufacturersthrough

3andadditional5sanitationlevelsgenerallyusedinfoodmanufacturers,specifying

in5sanitationlevelsweremuchbetterthanthe3levelsandthefollowingfeatures

arebelows.

1)Comparingthenumberofcorrespondingmanufacturersofeachgroup,theit

wasevenlydistributedin5sanitationlevelsthan3levelsanditshowedin

moredetailsindistinctionsofsanitationsafetymanagement.

2)Thesanitationmanagementleveloffacilitywasassessedmoreaccuratelywith

5sanitationlevelsratherthan3sanitationlevels.Healthcheck-upandprivate

sanitation items among the results of general sanitation management

assessmentsshowedsignificantdifferencesinboth3and5sanitationlevels.

Propermanagingforpestcontrol,sanitaryoffermentationandmaturingtanks

and forpreventing adulteration ofdirtand debris before packing showed

differencebetween3and5sanitationlevels.

3)Anditshowedspecifying thesanitation levelin 5ratherthan 3ismore

propertoenhancetheeffectivenessofsanitationmanagementineachlevelof

products'microbiologicaltestresults.

Accordingtothesecontents,itisbettertospecifythesanitationlevelin5than

levelin 3 and itis needed to make suitable plans ofsanitation and safety

managementforeach companiesbecausethedeviation among compan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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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hugein liquormanufacturersthan foodmanufacturersaccording tothese

contents.

Refer to the study result,I suggest severaldirections to manage Takju

manufacturersinaccordancewitheachmanufacturer'ssanitationlevel.

First,giveeachTakjumanufacturerthegradeandmakemanagementsystem

suitable for each level. Specifying the sanitation level in 5 and let the

manufacturerswhohavegottenthehighestlevelA makeselfcheck-uplists,make

them reportperiodically and give priority of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System)financesupport.Giveaconsultationandcheck-upannuallyforthe

manufacturerswho havegotten LevelB and supportthefinance forHACCP

consultationandfacilityfixing.Givetwiceayearconsultationsandcheck-upsfor

the manufacturerwho havegotlevelC.Give a chanceto tourthegreatest

manufacturerandgivefinancialsupportformakingandspreadingmanualsandfor

pest controlwho have got levelD.Spread manuals of basic sanitation

managementtowhom havegotlevelEandperform campaignconsideringanage

ofbusinessmanagersandproducingmanager,theyearoftheconstructionand

laggingfacilities,andletexpertsvisitthefactoriesandmake/perform thespecified

adequatemanagingprograms.

Second,developandspreadaHACCPmodelofunrefinedTakju forintroduction

ofHACCP.Also,activateHACCPconsultation.Forthis,educatingandpromoting

liquorrelatedexpertsofliquormanufacturers/processorsandmanagingfacilitiesor

equipmentsforthesanitation isneeded.HACCP performed and conducted the

policy only forthe food manufacturers.However,a HACCP modelforTakju

shouldbedevelopedbecausetheliquorisdifferentfrom generalfermentablefoods

inin-processmethodandcriticalcontrolpoints(CCPs).

Third,tourprogramstovisitexcellentmanufacturersshouldbeactivated.Each

company shouldgivestaffachancetolearn managing methodandtechnicby

seeingtheexamplefactoriesfortheprogressinsanitationlevel.

The last not the least, introduction of pre-consultation for new liquor

manufactureisneeded.Itisdifficulttoenhancethelevelofsanitationandsafety

managementby facilities setoutin legislation.Specified pre-consult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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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building,facilitiesandequipments,fermentation room,pestscreen and

facilitiesforpreventingadulterationis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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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 연구목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류규제정책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주류에 부과하는 주세수입의 리에

을 두어 왔다.따라서 주세법에 주류생산 매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주류제조 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면허제도가 1949년 10월

주세법 제정 시부터 채택하여 재까지 시행되고 있다[86].

주류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 추세는 1980년 반부터 1990년 에 이루어졌는데,

1984년 7월 맥주 수입개방을 시작으로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 스키,포도주 등

거의 부분의 주류가 단계 으로 수입이 개방되었다[86].

이러한 세계화와 개방화에 응하여 우리나라는 1995년 살균탁주의 공 구역

제한제도 기 제조량의 폐지,1998년 주류제조시설기 의 완화,1990년 민속주·

농민주의 신규면허 개방, 1999년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2002년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 시설기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의 정책을

추진하 다.그러나 지속 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의 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86].

이러한 정책은 탁주 등 국내주류 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민속주 등 주류에 한 시설기 완화 등은 국내 주류의 생․안 리 강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주류 체 출고량(수입분 포함)은 2012년 기 3,937천 kl로 2011년 3,830천 kl보다

2.8% 증가하 다.탁주는 448천 kl로 2011년 458천 kl보다 2% 감소하 고,탁주의

연도별 출고량 증가율은 년 비 2009년 47.8%,2010년 58.1%,2011년 11.1%로

증가하 다.탁주의 경우 2009년 2010년에 폭발 인 성장세를 보 으나,2011년에는

성장세가 주춤했다가 2012년도에는 오히려 년 비 2% 감소했다[12].주류의 종류별

면허 수는 2012년 기 1,803개 으며,탁주가 873개로 4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약주는 273개,과실주는 242개,맥주는 69개,희석식 소주는 18개로 나타났다[9].

탁주의 2011년 수출은 약 41,000 kl이며,1010년의 19,000 kl보다 약 115.7%

증가하 으나,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27,000kl이며,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약 38,000kl로 2011년 동기 비 약 29.5%로 감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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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령화와 참살이(well-being)열풍을 타고 건강한 먹거리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 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다양한 통주

과실주 등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어 주류에 한 생 리 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64],국세청이 담당하는 업무성격,업무량,인력 등을 감안할 때

주류의 생․안 리는 세원 리의 부수 인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59].

따라서 주류시장 변화에 극 이고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국세청에서 담하 던 주류안 리 업무를 식약처로 이 하여 담하도록

하고,국세청은 세원·면허 리에 주력하는 내용의 업무 약(MOU)이 체결(2010.6.1.)

되었다[13].

이에 따라 식품안 문기 인 식약처가 주류 안 업무를 장함으로서 주류의

안 성 문제에 해 문 ·종합 ·선제 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94].

한,주류도 식품 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며,식약처는 식품 생법[51]에 의하여 주류의 안 생상 발생 가능한

문제 에 해 문성을 가지고 지속 으로 검함으로써 생 안 리 수요

증가에 선제 ·효과 으로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그간 수입주류의

안 리,유해물질의 기 ․규격 설정 등에 한 업무를 주로 실시하여 왔으나,이번

계기로 수입 국내 생산 주류 모두의 안 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류는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어 알코올의 소독효과에 의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 안 한 음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주류도

식품으로서 제조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혼입되거나 생 이지 않은 환경에서 제조할

경우 비 생 이고 안 하지 않은 주류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탁주,약주,과실주는 주로 세한 업체의 노후화된 시설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해서는 체계 인 품질 리와 생의식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56]. 탁주, 약주, 과실주의 상당수가 세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한 생 리 지원방안 안 리 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59].

특히 주류의 경우 식약처로 이 되기 에는 생·안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 업체와 소형 업체 간의 생·안 리 수 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58],모든 업체에 해 일 인 기 을 용하기 보다는 생·안 리 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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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별화된 안 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맥주,소주 제조업체와 다른 주류제조업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주류제조업체 탁주 제조업체는 생산업체 수는 가장 많으나,규모가

세하고 생산시설이 노후 되어 생환경이 열악하며,지역을 기반으로 생산, 매하고

있어 업체의 규모는 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성장하던 탁주 수출도 증가추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한식세계화 등 탁주 산업 장려정책과 국가 지원에 힘입어 2008년 한류 바람을 타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탁주 시장규모는 속히 팽창하 으나[45,95],과 된

시장구조,한식세계화의 정부 정책지원 부족과 일본 주류시장의 경우 여성층을

심으로 무알코올음료가 인기를 끄는 트 드 변화 등에 따라 성장하던 탁주의 국내

시장 수출증가 추세가 다소 정체 하 다[27,95].

본 연구에서는 주류의 생․안 리를 체계 으로 검토하고 이에 한 합리

정책 안을 수립하고자 주류에 한 기원과 주류의 정의 주류 종류별 제조공정

그리고 국내 외국의 규제 황을 살펴보고 특히 생․안 리가 가장 열악한

탁주제조업체를 상으로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 생 리,이물 리 등 일반 생 리,

원료 리,제조공정 리,제품 리 등의 리 실태를 조사한 후,그 조사결과를 토 로

생수 별 등 을 구분하여 등 간 결과 차이의 유의성을 분석하 다.이를 통하여

탁주제조업체의 생․안 리를 한 효율성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체계 으로

리될 수 있도록 하는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탁주제조업체의 생․안 리 수 에 따른 리 방안을 도입하는데 기여함으로서

생 안 리 수 을 한 차원 높여 탁주 화,산업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에

기여될 것으로 기 한다.

제 2 탁주의 개요 주류의 정의

1.탁주의 개요

“술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술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술은 심신에 안정을 주고 사회 계를 원활하게 하는 매개체 다.술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양식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 등을 모두 반 하고 있는 문화



- 4 -

집합체이자 명사 다.술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시장을 가졌으며,술의 문화성은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 다.세계 시장을 선 하고 있는 술 수출국들은 이미

막 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술을 매개로 문화까지도 수출하고 있다.문화

선진국들은 부분 세계 인 사랑을 받는 명주로 막 한 수익의 창출과 문화의 수출

효과까지도 얻어 국가 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22].

술의 기원으로는 과일이 떨어져 자연 발효된 발효액을 원숭이가 마시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인간이 마시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이집트 신화에는 보리로

맥주의 제조를,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술의 신)가 술의 발견을, 한 성경에는

노아가 신에게서 포도주 양조법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22]. 국 삼국지 지

동이 에는 고(부여),동맹(고구려),무천의 제천의식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우리 문헌에는 제왕운기에 동명성황의 탄생에 얽힌 술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제왕운기에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백의 세 여식이 청하

(지 의 압록강)의 웅심 연에서 더 를 피하는 것을 보고 반해 새 궁 을 짓고 세

처녀를 해 술을 하 는데 그 유화와 정이 들어 후에 주몽을 낳았고 주몽은

후일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이라는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22].

우리말 ‘술’의 어원은 최 ‘수블’과 ‘수불’에서 유래되었다.이것이 ‘수본(繡本)’이란

표 을 거쳐 조선시 에 ‘수울’ 는 ‘수을’에서 ‘술’로 변모하 다[18].주(酒)자의 옛

한자는 유(酉)자이다.유(酉)자는 ‘익을유’,‘술 담을 항아리 유’로 읽히는데 이 뾰족한

항아리 상형문자에서 변천된 것으로 술의 침 물을 모으기 해서 끝이 뾰족한

항아리에서 발효시켰던 것에서 유래되었다.처음에는 술을 뜻하던 유(酉)자가 이후

다른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삼수변이 붙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오늘날에도

유(酉)자가 들어 있는 자들 에는 술과 련된 자가 많다.술을 뜻하는 유(酉)가

변으로 들어간 한자는 발효와 련된 범 한 식품명 등으로 취(醉),작(酌),례(醴),

순(醇),장(醬)등이 그 라 할 수 있다[18].

우리 조상들이 세시 풍속에 즐겼던 술을 살펴보면,설날의 세주(歲酒),정월의

귀밝이술(耳明酒),삼월 삼짓날의 놀이술,청명일에 마시는 청명주,두 에 새참으로

마시는 농주,단옷날의 창포술,6월 보름의 유두주(流頭酒),백 놀이의 농주,한가 의

동동주, 양 의 국화주 등이 있었으며,각 기마다 새로 나오는 재료를 써서 술을

담가 계 의 멋을 즐겼다[73].

막걸리와 탁주는 같은 주품으로 두 가지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탁주는 한자어이고,막걸리는 한 이란 이 다르다.뜻 그 로를 풀자면 탁주는 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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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고,막걸리는 막 걸러낸 술이다.막걸리의 ‘막’에는 ‘방 ’이란 뜻도 있고,‘거칠게’

라는 뜻도 있는데, 체로 후자의 의미로 쓰인다.막걸리라는 표 이 술 빚기의 마지막

단계인 여과의 특징을 형상화한 말이라면,탁주는 술의 맑고 흐림을 보고 단한

용어이다[18].

술의 근원을 따져보면,모든 민족의 원시 인 술들은 탁한 상태의 술이었으며,

드와인과 맥주도 역시 탁한 형태를 나타내었다.우리의 통주 막걸리는 발효가

끝난 술덧을 체나 천 따 로 걸러 탁한 상태로 마시는 술이라고 할 수 있다[18].

탁주는 법 인 명칭이지만,막걸리는 법 인 명칭이 아니다.국세청에서 정한 탁주의

법 인 개념은 “곡류,기타 분이 함유된 물료 는 분당과 국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이들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6].

여기서 탁주는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이라고 했다. 의

술은 둥근 체나 목자루에 걸 지만,요즘은 기계식 거름방식으로 좀 더 섬세하게

거르고 있다.그래서 법령에는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탁주는 민가에서 쉽게 담가 마셨다.그래서 탁주는 주로 둔갑하기 좋은

술이기도 하 다[98]. 한 탁주에는 동동주라는 주품도 있는데 숙성된 주요(酒醪)를

후수를 타지 않고 그 로 걸러서 주박을 제거한 후 을 쪄서 냉각 후 거른 술에

넣으면 밥알 속은 용해되고 밥의 섬유질만 남아 있게 된다.동동주는 이것을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술에 띄운 탁주를 뜻한다[43].

2.주류의 정의

가.주류의 정의

주류는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불순물이 함유되어 직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과 알코올분

1도이상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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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주류를 분류함에 있어 종 에는 제조원료,첨가물,제조방법 등을 기 으로 하여

분류하 으나 행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최종 성상을 주된 분류 기 으로 삼고 있으며

그 종류를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6].

(1)주정

(2)발효주류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3)증류주류 :소주, 스키, 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4)기타 주류

이들 주류의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탁주는 주세법상으로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이에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이들에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최근에는 각종 농산물 등을 섞은 탁주들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식 인 통계는 아니지만,한 탁주 문 사이트에 의하면

800여 개의 탁주 종류가 소개되어 있다[29,75].

"민속주"란 통문화의 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 ,

문화재청장 는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한 주류,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주류부문의 통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추천한 주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년 2월 5일 이 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진흥을 하여 1991년 6월 30일 이 에

건설교통부장 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를 말한다[6].

"지역특산주"란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추천하는 농어업경 체 는 생산자단체가

직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 그

인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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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13.4.5>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련)

1.주정

가.녹말 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발효주류

가.탁주

1)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

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약주

1)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 내인 것

<표 1>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 8 -

다.청주

1)곡류 (찹 을 포함한다),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통령령

으로 정하는 도수 범 내인 것

라.맥주

1)엿기름( 엿기름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엿기름과 홉, · ·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 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 내인 것

마.과실주

1)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는 과실과 물을 원

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2)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

시켜 인공 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1) 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는 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 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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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증류주류

가.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녹말이 포함된 재료,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다만,발아시킨 곡류(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부 는 일부로 한 것,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는 통령

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5)주정 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5) 는 6)에 따른 주류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나. 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2)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장

한 것

3)1) 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4)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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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2)1)에 따른 주류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

한 것

라.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다만,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

하여야 한다.

1)수수 는 옥수수,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사탕수수,사탕무,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는 당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녹말 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제1호,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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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1호,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1)부터 5)까지,제1호,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장한 것

마.리큐르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기타 주류

가.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입국(粒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는 이에 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주세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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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주류의 종류별 제조방법

1.주류의 종류별 제조방법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원료의 투입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모든

제조공정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우선 수행되어야 할 내용이다[37].

일반 으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당질 원료와 분질 원료로 별되며,

과실주 랜디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질원료인 과실 등이,탁주,약주,청주 맥주,

스키 증류식 소주 등에는 분질원료인 곡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인 주류의 제조 공정에는 일반 식품 제조와는 달리 필터 스(filterpress)

등과 같은 여과기를 사용하여 병입 제품에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는 여과라는 공정을

거쳐 병입되고 있다.

2.탁주의 제조방법

탁주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어떤 재료를 쓰는지,혹은 어떤 룩이나 효모를

쓰는지,재료를 어떻게 가공하고 몇 번에 나눠 담그는지,얼마 동안 발효시켜 어떻게

숙성시키는지에 따라 맛이 다른 술이 만들어진다.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주류제조교본의 탁주 빚기는 곡류,기타 분이 함유된 물료

는 분당과 국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는 그 발효 제성 과정에 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이다.

주원료는 곡류,곡류 이외의 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고구마,감자 등),당분을

말하며,첨가물료는 아스 탐,스테비오사이드,젖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산탄검, 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과실,당분,식물 약재를 말한다[98].

탁주의 일반 인 제조방법 그림 1과 같으며,먼 표면에 붙어 있는 잡물을

제거하고, 당량의 수분을 흡수시키기 해 2～3시간 침지 후 1시간 정도 물 빼기를

하여 증자기로 40~60분 간 증자 는 물 빼기 한 원료를 분쇄하여 사용한다.입국은

증자한 에 백국균(Aspergillus kawachii)를 번식시킨 것이며,사용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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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 술은 술덧의 원활한 발효를 해 효모를 확 배양한 것으로 입국 10

kg당 14ml정도의 물과 배양효모 200~300ml(건조효모는 40~60g)를 첨가하며,

25~30℃에서 2~3일간 배양한다.1단 담 은 효모 배양을 목 으로 하며, 술의 2단계

배양이라 할 수 있다.입국과 물을 혼합한 다음,숙성된 술을 첨가하여 30℃

이하에서 20~48시간 발효한다.2단 담 은 알코올 발효를 목 으로 하며,1단 담

술덧에 덧밥,물,발효제를 첨가한 다음,32℃ 이하에서 2~5일간 발효시킨다.제성은

술덧에 물을 첨가하면서 체 는 제성기로 여과한다[8].

3.약주의 제조방법

약주의 일반 인 제조방법은 그림 1의 탁주 제조 공정도와 동일하나 약주의

제조공정은 2단 담 후 여과공정이 추가되며 여과는 주 를 사용하거나,다단식

압착기 등을 이용하여 제성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8].



- 14 -

<그림 1>탁주의 제조방법(입국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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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실주의 제조방법

과실주의 일반 인 제조방법은 그림 2와 같으며,원료는 포도,딸기 등과 같은

과실을 사용한다. 쇄․제경은 과실을 으깨고,양조에 불필요한 기 등을 제경하여

사용한다.보당은 과실주를 제조할 때 과즙의 당분이 21～25%가 당하나,과즙의

당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분을 보충하여야 한다.아황산첨가는 과피에 부착된 곰팡이,

유해세균,산막효모 등의 살균과 색소의 산화,갈변,침 형성 등을 방지하기 하여

메타카리(K2S2O5)나 메타나트륨(Na2S2O5)등을 첨가한다.첨가량은 아황산으로 약 100

ppm 후로 한다. 술은 살균된 과즙에 과실주 효모를 종하여 배양한 한다. 술

첨가 시기는 아황산첨가 후 4～8시간이다.발효는 포도주의 경우 발효 품온은

22～25℃에서 5～8일간 발효시킨다.압착은 과피,과육 등과 탁 물질을 압착기로

분리하여 제거한다.제성주는 장(약 1～5년) 숙성시킨다[8].

5.청주의 제조방법

청주의 일반 인 제조방법은 그림 3과 같으며,청주의 향미,알코올 등은 주원료인

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양조에 합한 을 엄선하여야 한다. 을 약 1시간 정도

침미하여 1～2시간 물 빼기를 한다.증자는 1～2시간 정도한다.입국은 증자한 에

황국균(Aspergillus oryzae)을 번식시킨다. 제국시간은 38～40시간 정도며, 종국

사용량은 사용량의 약 0.1% 내외이다.제국(입국 제조)온도는 33～38℃ 정도이다.

술은 술덧을 정상 으로 발효시키기 하여,효모를 확 배양하는 공정으로 술

사용량은 사용량의 약 5～10% 정도다.담 은 증자한 을 1단( 첨),2단( 첨),

3단(유첨)으로 나 어 덧밥을 가한다.발효는 담 이 끝난 술덧을 15℃ 후에서 약

3주간 발효시키면 숙성술덧이 된다.알코올 첨가는 알코올분 95도인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알코올분 30도로 하여,첨가 물료를 혼합한 다음,숙성시켜 술덧에 첨가한다.

압착은 조미알코올 첨가 1～2일 후에 발효가 완료된 술덧을 액상부분과 고형부분으로

분리한다.앙 분리는 압착 후 10일 후에 압착액 에 함유되어 있는 미분해물과

효모 등을 규조토와 활성탄을 이용하여 분리제거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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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과실주의 제조방법

<그림 3>청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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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은 그림 4와 같으며,

알코올분 95도 주정을 탈취하기 하여 물로 알코올분 26도 후나 40도 후로

희석한다.탈취는 활성탄으로 주정 이외의 잡취를 제거하는 공정이며 입상탄을

사용하는 방법과 분말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배합은 탈취한 주정에 첨가물료나

증류식소주를 혼합한다.여과는 배합 후 불순물 미세한 탄소입자 등을 제거한다.

제성은 제품의 알코올분 도수를 조정한다.여과는 병입 에 불순물을 여과하여

주입기로 보내 후 세척된 병에 주입한다[8].

7.맥주의 제조방법

맥주의 일반 인 제조방법은 그림 5와 같으며,맥주의 원료는 보리로 만든 맥아,

호 ,물,효모를 사용한다.담 공정은 맥아를 몰트 로 분쇄한 후 온수를 넣은 Mash

겸 WortPan에 분쇄맥아를 넣어 온도를 높이면서 당화한다.당화가 끝나면 담

꺼기를 제거하고 LauterTube로 투명한 맥아즙이 되도록 여과한다.맥아즙을 Mash

겸 WortPan에 넣고 호 를 첨가해서 끓인다.WhirlPool로 보내어 호 꺼기를

제거해 투명한 맥아즙으로 한 후 냉각한다. ․후 발효 여과공정은 냉각된

맥아즙에 효모와 무균공기를 첨가해서 발효 장 겸용 Tank로 옮긴다.온도를

조 하면서 발효를 한다.Tank의 으로 효모를 제거하고 일정기간 숙성시킨다.

맥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규조토로 여과한다.그리고 Keg에 주입한 후 세척된 병 등에

주입한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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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소주의 제조방법

<그림 5>맥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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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탁주 산업 황 주류 소비 실태 황

1.탁주 등 주류 산업 황

국내 주류시장의 규모는 2010년도에 약 7조 8,907억원으로 악되며, 그

맥주․소주가 약 77%의 비 을 차지하고 하 으며,탁주는 약 4,098억원으로 약

5%정도로 나타났다[10].

국내 체 주류의 2012년 출고량(수입분 포함)은 3,937,402kl로 2011년 3,830,334

kl보다 3% 증가하 다.주요 주류 출고량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탁주는

448,047kl로 2011년 458,198kl보다 2% 감소하 고,연도별 출고량 증가율은 2009년

47.8%,2010년 58.1%,2011년 11.1%로 2009년 2010년에 폭발 인 성장세를

보 으나,2011년에는 성장세가 주춤했다가 2012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맥주는

2,103,654kl로 2011년 2,022,215kl 비 4% 증가하 고,희석식 소주는 950,962kl로

2011년 923,028kl 비 3% 증가 하 다.약주는 16,544kl로 2011년 18,975kl 비

13% 감소, 스키는 20,428kl로 2011년 23,371kl 비 13%나 감소하 다.청주는

91,624kl,일발증류주는 11,790kl,증류식 소주는 693kl로 2011년과 거의 비슷하 다.

2011년 비 출고량이 증가한 주류는 맥주,희석식 소주 으며,감소한 주류는 약주,

스키, 랜디 등으로 나타났다[12].

탁주의 출고량(수입분 포함)추이는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1975년 1,686,177

kl을 정 으로 하여 2005년 166,319 kl까지 감소하 으나,2005년과 비교할 때

2011년은 458,198kl로 275%나 증가 으나,최근에는 증가 추세가 주춤 하 다[9,11].

주요 민속주 출고량 추이는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2012년 2,289kl로 2011년

2,119kl보다 8% 증가하 다.특히,같은 기간 동기 비 탁주는 448,047kl로 2011년

458,198kl보다 2.2% 감소한 반면,탁주 민속주는 1,584kl로 2011년 1,375kl보다

15%로 성장 하 다.약주 민속주는 448kl로 2011년 478kl보다 6% 감소하 으며,

증류식 소주는 198kl로 2011년과 비슷하 다[9].

그동안 정부나 업계에서 지역 특산주 등 다양한 탁주 생산,우리술 품평회,다양한

탁주 이벤트 행사,막걸리의 날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막걸리의 날은 정부가

2011년부터 수확시기에 맞춰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 정하여 다양한 홍보

행사[26]를 하고 있어 출고량이 증가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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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주산업은 2000년 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련된

시설 운 자 융자,홍보․ 지원,세 감면 등을 지원하 으며,특히 2008년

식품에 한 진흥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 되었고,2009년 「 통주산업 등의

진흥에 한 법률」제정과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본격 으로

통주산업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 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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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주류 출고량 추이

<그림 7>탁주 출고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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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민속주 출고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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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2012년 8,862

kl로 2011년 7,406kl보다 20% 증가하 으며,민속주 8% 증가보다 2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2009년 5,459kl,2010년 7,168kl로 2009년부터 꾸 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지원,업계의 심이 민속주 보다는

지역 특산주에 더 치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주요 지역 특산주는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탁주는 4,861kl로 2011년 3,346kl보다 무려 45%나 증하 고,

약주는 679kl로 2011년 598kl보다 14% 증가하 으나,과실주는 2,887kl로 2011년

3,112kl로 7%로 오히려 감소하 다[12].

주요 주류인 소주,맥주,탁주의 2011년 수출은 약 195,000kl이며,2010년의 약

167,000kl보다 약 16.7% 증가하 다.소주는 약 67,000kl이며,2010년의 약 82,000

kl보다 약 18.3% 감소하 다.맥주는 약 87,000kl로 2010년의 약 66,000kl보다 약

31.8% 증가하 다.탁주는 약 41,000 kl이며,1010년의 19,000 kl보다 약 115.7%

증가하 으나,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27,000kl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약

38,000kl로 2012년 동기 비 약 29.5%로 감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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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2007년 10,344 246 199 - 9,290 131 12 192 274

2008년 8,112 81 192 1 7,171 141 13 306 207

2009년 5,459 336 317 1 4,285 165 38 230 87

2010년 7,168 2,552 459 1 3,588 261 53 203 51

2011년 7,406 3,246 595 - 3,112 191 54 170 38

2012년 8,862 4,861 679 - 2,887 192 57 141 45

지역별 8,862 4,861 679 - 2,887 192 57 141 45

서울      4 - - - - - - 4 - 

인천  - - - - - - - - - 

경기 67 15 2 - 47 - 1 2 - 

강원 97 8 - - 49 - - 40 - 

164 161 3 - - - - - - 

충북 2,510 2,149 225 - 119 - 5 4 8 

충남 1,914 1,742 146 - 10 - - 2 14 

세종 - - - - - - - - - 

주 281 5 - - 275 -  - 1 - 

북 2,492 440 157 - 1,876 4 2 1 12 

남 566 263 79 - 112 - 36 76 - 

구 3 3 - - - - - - - 

경북 521 27 1 - 294 185 10 3 1 

부산 - - - - - - - - - 

울산 27 27 - - - - - - - 

경남 139 21 59 - 48 - 3 8  - 

제주 77 - 7 - 57 3 - - 10 

<표 2>지역 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황

(단 :kl)

출처 :국세청.국세통계연보(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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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지역 특산주 출고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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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는 한국의 토속주로 로부터 자가제조로 애용되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그 맛도 다양하 다.탁주는 원래 찹 이나 을 원료로

하여 발효제로 곡자를 사용하여 제조해왔으나,1963년부터는 정부의 식량정책상

원료를 에서 가루로 체하게 되었다.한편 제조자들은 안일한 제조방법과

제조원가 감 등을 목 으로 제조방법의 변경 제조기간의 단축 등 정상 인

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탁주의 고유한 풍미를 잃고 말았다[20].우리나라 탁주 시장은

서울탁주가 53%,㈜국순당이 13%로 체 탁주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한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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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탁주 등 주류 소비 실태 황

음주의 동기는 음주에 한 인식과 련이 있다.사람마다 음주에 한 인식은

다양한데 음주로 인해 막 한 사회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정 인 인식도

존재하며 음주는 인 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고 스트 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 인 인식도 존재하고 있다.음주동기와 음주에 한 인식은 한 서로

간에 향을 미치며 주류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향을 미친다[17].

국세청이 2011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2010년 국민 1인당 술 소비량은 19세

이상 성인 기 맥주는 100.8병(1병 500 ml),소주는 66.6병(1병 360 ml),탁주는

14.2병(1병 750ml)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고,탁주 소비량은 2006년 2007년 각각

6.2병, 2008년 6.3병,2009년 9.1병, 2010년 14.2병으로 나타났으며, 체 주류

생산․수입량을 기 으로 성인 1인당 약 188.2병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10].

식약처가 2011년도에 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 2,066명을

상으로 주류 소비․섭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54],2012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타 연령층에 비해 20 연령이 폭탄주를 더 선호하는

경향,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먹는 에 지폭탄주 문화 등장,여성 고 험 음주군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20 연령에서 폭탄주를 더 선호한 것을 볼 수 있다.조사

상자(2,066명)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폭탄주를 마신 사람은 626명으로 3명 1명

꼴이다.폭탄주를 마신 상자(626명) 97.0%(607명)가 소주+맥주(일명 소폭)를 1회

평균 4.1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폭탄주를 마신 상자 18.1%(113명)는

양주+맥주(일명 양폭)를 1회 평균 5.1잔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30,54].최근 1년

사이에 폭탄주를 한번 이상이라도 섭취한 연령층으로는 20 가 49.2%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30 가 34.9%,40 가 32.%,50 가 21.2%,60 가 12.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10 에서도 22.7%가 폭탄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 연령층이 폭탄주를 선호하게 된 이유로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보다 마시기

편하고 바쁜 생활 속에도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54].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에 지 폭탄주의 등장이다.2011년 하반기부터 고 카페인

음료가 본격 으로 유통․ 매되면서 고 카페인 음료를 소주,양주 등과 함께 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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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형태로 마시는 비율이 체 조사 상(1,033명)의 1.7%로 나타났다.특히 고

카페인 에 지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는 사람 에서 에 지폭탄주를 경험한 사람은

20 가 9.6%,10 가 1.1%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나머지 30 ,40 ,50 등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에 지폭탄주 형태는 에 지음료+소주가 52.9%,에 지음료

+ 스키가 41.2%로 나타났고,1회 평균 에 지 폭탄주를 마신 잔 수는 5잔이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여성 고 험 음주군 지난해 비해 증가이다.하루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를 남자는 8잔 이상,여자는 5잔 이상 섭취하는 고 험 음주군

여성의 비율이 년 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0,54].(WHO에서 정의하는

고 험음주군 :남자(소주 8잔,알코올 60g),여자(소주 5잔,알코올 40g)남성은

2011년에 비해 고 험 음주를 하는 비율이 주 1회 이상은 2011년 35.1%에서 2012년

37.2%로 증가하 고,반면 주 2회 이상은 2011년 26.7%에서 2012년 26.2%로

감소하 다.여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고 험 음주를 하는 비율이 주 1회 이상은

2011년 14.3%에서 2012년 18.1% 늘어났고,주 2회 이상도 2011년 7.7%에서 2012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조사 상자(2,066명) 1,305명(63%)은 최근

1주일 내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838명(남자 521명,여자 317명)이

WHO가 제시하고 있는 정 권장 섭취량보다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WHO에서

제시하는 정 권장 섭취량 :남자(소주 5잔,알코올 40g),여자(소주 2.5잔,알코올 20

g))[54].

술에 든 알코올 양 계산법을 보면,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20도(%)라는 말은 소주

100 ml에 알코올이 20 ml(=cc)들었다는 뜻으로 알코올은 량(g)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알코올 양 ml를 무게 g으로 환원하려면 알코올 1ml의 무게가 0.8g이기

때문에 용량에 0.8을 곱하면 된다.공식으로 정리하면 (마신 알코올 량=마신

양(ml)×알코올 도수(농도,%)×0.8÷100)과 같다. 를 들어 알코올 도수 20도의 소주

360ml한 병에 든 알코올 양은 57.6g이 된다[18].1회 평균 섭취량을 ‘잔’으로 보았을

경우 소주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맥주, 스키 순이었으나,용량 기 으로

환산해서 보면 맥주,탁주,소주의 섭취량이 많았다.일상생활 주변에서 상 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주류인 맥주,소주,탁주의 음주 경험 섭취량이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30,54].음주 경험 섭취량 결과를 살펴보면,최근 1년 일주일

이내 음주 경험은 맥주가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소주,탁주 순으로 나타났다[54].

고 험 음주 경험 주류로는 소주의 비율이 75.1%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맥주

16.3%,탁주 3.5%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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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섭취 습 으로는 조사 상자 2,066명 음주 시 자신이 몇 잔을 먹었는지 알고

마신다는 응답자는 1,256명(62.8%),원하지 않는 술은 거부한다는 응답자는 980명

(49.0%),낮은 도수의 주류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1,066명(53.3%)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 이었다.반면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기 한 음주 습 으로 음주 에 물

등을 섭취한다는 응답자는 254명(12.7%),식사와 함께 음주한다는 응답자는 300명

(15.0%),마실 양을 미리 정한다는 응답자는 678명(33.9%)으로 일반 인 건강한

음주습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도와 2012년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음주자들의 주류 섭취 방법으로는 음주 시 자신의 음주량 인지,낮은 도수 주류

선호,음주 권할 시 거부 태도는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음주 의도 음료

섭취와 식사 시 반주 여부는 낮게 나타났다[54].

음주 장소를 보면,2011년 최근 1년 이내 음주 경험이 있는 929명을 조사한 결과,

장소로는 식당·카페 78.1%,주 ·호 집 73.6%,자신의 집 65.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주 ·호 집이 81.5%로 가장 높았던 반면,여자는 식당·

카페가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 에서 30 까지는 주 ·호 집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60 는 식당·카페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30].

탁주의 음주 빈도를 보면,2011년 최근 1년 이내에 탁주 음주를 경험한 488명을

조사한 결과,월 1회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 두 달에 1회 15.8%,년

1~2회 1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음주 빈도는 남녀 모두 월 1회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10 는 년 2~3회,20~60 는 월 1회로 가장 높게 것으로 나타났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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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국내외 주류안 리 제도 황

1.국내의 주류 안 리 제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 안 리업무는 부분 식약처가 담하고 있는

반면 주류가 식품 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식약처가 아닌

국세청에서 담하고 있었다.그러나 국세청은 주류제조 매면허제도 세원 리에

주력하고 있었기에 세원 리와는 다른 주류 품질검사, 생 안 리 업무에

하여 체계 으로 선제 이고 문성을 높이는 업무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94].이에 2010년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 한데

이어 2010년 6월,주류시장 변화에 극 이고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국세청은

세원․면허 리에 주력하고,식품의약품안 처는 주류 안 리를 담하는 내용의

업무 약(MOU)을 체결하 다.이 업무의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경우 식품 생법이나

생 계 법령에서 규정한 이물질 혼입,첨가물 반,부 합 양조용수 등 주류의

생 유해성 여부 등과 같은 업무를 담해서 수행하고,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알코올도수․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면허 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주류의 생 리를 식품

수 으로 강화하고자 주세법의 주류 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식품 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2년 11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주류 제조면허자 간의 형평성 도모

주류업체의 비 생 인 행 에 한 단속 강화와 수질 리,시설기 수 등의 주류

생 안 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한편,국내의 주류산업 리는 국세청,식약처,농림축산식품부 3개의 부처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어 평가자에 따른 시각 차이는 물론 상이한 품질인증기 ,

생기 등에 의하여 일 된 생 안 리업무를 이루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한 체계 인 근 각 부처 간의 커뮤니 이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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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의 주류 안 리 제도

외국의 경우 주류업체의 제조시설,제조기 에 한 사항을 일 규정․ 리하며,

주류 안 리를 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ControlSystem,이하

‘HACCP'이라 한다)의 도입 운 을 자율 으로 유도하기 한 지원 등을 실행하고

있다.외국의 주요 주류생산업체의 주류안 을 한 활동은 HACCP,ISO 22000

시스템의 자체 구축에 의한 안 리를 실행하고 있으며,주요 품목은 맥주,와인,

스키 등 소비가 많고 기업의 규모가 큰 주류 제품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체 인 주류안 시스템의 구축에 하여 뉴질랜드의 르네상스 양조

(RenaissanceBrewing)업체 측에서는 식품안 인증을 받는 것은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말하며,호주의 많은 소매상들은 식품안 을 확보하는

것이 앙 공 망(centralsupplychain)확보에 큰 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아울러

식품안 의 확보는 기업자체의 수익률 보장은 물론 기업체의 성장과도 직결되며

독자 인 고객층(clients)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랑스의 경우 작업자의 생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며 HACCP의 실천을 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품질 리 식품 해의 방지 등에 한 에서

회사 자체로 ISO9000s,HACCP등을 도입하려는 경우 극 지원하고 있으며,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곤란할 경우 작업공정의 개선 작업 기록의 기장 등을 성실히 하여

품질 확보에 노력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8].

가.미 국

미국의 주류 안 리 법령 기 은 미국 연방규정집(CFR)Title27,ChapterI

[34] Part1~31과 미국 연방법 (USC)Title27,Chapter8:연방알코올 리법

[33]에 있으며,주류 안 리 주체는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과세·무역청(theAlcohol

andTobaccoTaxandTradeBureau,이하 ‘TTB’이라 한다)에서 주류의 법한 라벨

표시, 고,시장 매 리하고 있으며,TTB 소속 과학서비스부(ScientificServices

Division,SSD)에서 TTB의 안 리를 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고,SSD는

소비자 보호를 한 과학 데이터 제공을 해 검사소 4곳을 운 하고 있다.이

음료 알코올 검사소에서는 주류 체의 샘 분석을, 수 리 검사소에서는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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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식품의약품청(FDA)과의 MOU(1987년)주요 의사항>

-FDA는 TTB(MOU당시는 ATF)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알코올음료에 함유된 물질에

한 건강 해평가 수행.

-TTB가 오염문제여부를 단하기 해 검사를 실시하며,FDA는 TTB의 요청 시

실험 련 지원을 제공.

-TTB는 FDA가 집행하는 법에 의거하여 오염된 알코올 음료의 자진 회수를 지시

하고 자발 회수의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함.

-TTB는 국민에게 심각한 해를 가능성이 있는 알코올 음료에 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할 때,시행 FDA와 사 에 의함.이 때 TTB는 FDA에 조치

사유가 되는 자료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FDA는 회수 상 제품의 건강 해

평가를 서면으로 신속 제공함.TTB는 이 평가 결과를 수령한 후 업체에 자진

회수 등 조치를 권고함.

-양 기 은 알코올 음료의 분석방법,기술 소비자불만사례에 해 지속 인

정보 교류 실시.

<농무부(USDA)와의 MOU(2010년)주요 의사항>

-농무부 농업마 서비스국(AMS)과 맺은 것으로,「1990유기식품생산법」에 따라

생산된 알코올음료의 라벨 표시와 고에 한 약임.

이산화황 샘 검사,알코올 제품 라벨 표시 정확도 분석,신규 와인제조 공정에 한

평가를 실시한다. 주류 정책조정은 TTB와 연방기 두 곳(FDA,USDA)과의

업무 약(MOU)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34].

제조장 시설기 은 연방규정집(CFR)Title27,ChapterI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 시설기 을 하고 있으며,해당 규정에서 주류는 휘발성 과일 맛 농축물,

증류주(distilled spirits), 변성 알코올 럼, 와인, 맥주,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산 주류로 분류되고 있다.증류주의 시설기 세부항목을 보면 장비,

보안요건,보 시설 등이 있고 와인은 시설 운 등이 있으며 주류 종류별

제조시설 기 은 표 3과 같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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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종류별 품질 리기 은 연방규정집(CFR)Title27,ChapterI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품질 리기 을 명시되어 있으며,와인의 품질기 은 와인 생산,와인보 ,

처리 마무리 공정 등이 있으며,맥주는 맥주 생산원료,발효 제품의 제조법,맥주의

농도 등이 있다.주류 종류별 품질 리기 은 표 4와 같다[32].

주류의 안 성과 련된 분석 실험은 과학 서비스국(SSD,ScientificServices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다.과학 서비스국(SSD)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해 증류주,

와인 맥주,변성 알코올,비음료성 알코올 등에 한 화학 분석을 통하여 TTB가

주류안 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품질인증 공인기 으로

알려져 있다[97].

주류 표기사항은 제품등 ,제조방법,원산지,알코올 함유량,재료에 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한 한 정부를 제공하고 표시 활자크기,

상표의 치, 자배치 등을 규제하고 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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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연방규정 세부 항목

과일맛 휘발성

농축물
27CFR1,Part18 SubpartE운

증류주 27CFR1,Part19
SubpartK 계량

SubpartL증류주 생산

SubpartN증류주 가공

와인 27CFR1,Part24

SubpartF와인 생산

SubpartG스 클링 와인 생산

SubpartH특수 천연와인 생산

SubpartI농산물을 원료로 한 와인의 생산

SubpartJ표 와인 이외의 와인 생산

SubpartK 와인 증류주

SubpartL와인 보 ,처리,마무리 공정

맥주 27CFR1,Part25
SubpartB정의 -맥주 생산 원료

SubpartF기타 조항 -발효 제품의 제조법

SubpartR맥주의 농도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

드산 주류

27CFR1,Part26

SubpartD푸에르토리코산 제품의 제조법

SubpartK 버진아일랜드산 제품의 제조법

SubpartP주류 용기(병)요건

SubpartE일반 요건
수입 주류 27CFR1,Part27

SubpartN주류 용기(병)요건

<표 3>미국 주류 증류주,와인,맥주의 제조시설 기

종류 연방규정 세부 항목

증류주 27CFR1,Part19

SubpartD증류주 제조시설 등록 허가 획득

SubpartG건축물,장비,보안 요건

SubpartM 증류주 보

와인 27CFR1,Part24 SubpartD시설 운

SubpartE건축물 장비

맥주 27CFR1,Part25
SubpartC양조장 치 이용

SubpartD건축물 장비

<표 4>미국 주류의 품질 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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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 본

일본의 주세법에서는 주세의 부과징수,주류의 제조 매업 면허 등을 정하고

있고,식품 생법은 주류제조업 업허가(법 제52조),시설기 (시행령 제35조)을

근거하여 도도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되어 있다.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

식품일반 성분규격 등을 용하고 있고,주세의 보 주류업조합 등에 한

법률 제86조의6에 근거하여 주류의 표시기 이 규정되어 있다[66].

제조장 시설기 은 주세법 주류 행정 계 법령 등 해석[66]에 따르면,주류의

제조 는 장에 필요한 기계,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갖추거나 는 충분히 갖출

것이 확실하여야 하며 공장 입지법,하수도법,수질오탁방지법,식품 생법 등 제조장

설비에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되지 않아야 한다.주류의 종류는

청주,합성청주,소주,미림,맥주,과일주,감미과일주, 스키, 랜디,발포주,리큐르

등이 있다.도쿄도의 식품 생법시행조례의 업시설기 [68]은 업시설의 구조는

장소,건물,구획,바닥,내벽,천정,밝기,환기,주변구조,쥐․곤충 등의 방제,

세정설비,탈의실 등이 있으며,식품취 설비는 기구 등의 정비,기구 등의 배치,

보 설비,기구 등의 재질,운반구 등이 있으며, 수 오염처리는 수설비,화장실,

오물처리설비,청소도구 보 설비 등이 있다.

식품 생법에 근거한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 에 주류의 개별 규격기 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식품에 공통 용되는 일반 성분규격,일반 제조․가공․

조리기 ,보존기 이 용되고 있다[55].주세법상 주류를 알코올분 1도 이상

함유물로 정의하고 주류, 술,주정 는 국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

술,술덧, 는 국별로 제조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며,국세청에서는 주원료,

첨가물료 등 제조방법과 주류 장,이송,표시기재 등에 하여 규제하고 있다[97].

다. 국

국의 주류 안 리 법령 기 은 화인민공화국 식품안 법[78], 화인민

공화국 상품품질법[78], 화인민공화국 산업 상품 생산 허가증 리 조례[77],

화인민공화국 산업 상품 생산 허가증 리 조례 실시 방법[77],GB 2760-2011

식품첨가물 사용 표 [84],GB2758-2005발효주 생 표 [84],GB2757-1981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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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주 생 표 [84],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반포한 상품 품질 샘 검사

실시 규범(황주,과일주, 랜디,맥주,백주 포도주)[85],주류 유통 리 방법[85]에

규정하고 있다.

주류 등 일부 식품에 해서는 생산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주류 생산 허가증은

해당 지역 공업 상품 생산 허가 주 부처에서 발 하고 있다[77].

주류의 품질 리는 원칙 으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77]에서 담당하고,주류

매 련 행정 등은 각 (級)상업 부처가 담당하고 있으나,주류 생산 련 리

제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다 일부 농업 상업 분야에서도 주류를 생산하여 주

부처가 일정하지 않다.주류 품질 리은 질검총국의 상품품질감독사[77]가 담당하며,

수입 주류는 질검총국의 수출입 식품 안 국[77]이 담당하며,생산 시설 리는

질검총국의 식품 생산 감독 리사[77]가 담당하며,주류 유통은 상부무[83]에서

담당하고 있다.제조장 시설기 련 국가 기 에서는 주류 생산 공장의 원료 구매,

장,운송 련 생,설비 시설 생,공장 생 리,직원 개인 생 건강

요건,생산 공정 생,완제품 보 운송 련 생, 생 품질 검사 리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84].주류 종류별 품질 리 기 는 사용된 원료와 향,제조 공법

등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 지정되어 있다.품질 리 요건은 주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 으로 능 검사,물리 화학 요건,순함량,알코올 도수,보 ·포장·운송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84].

라.캐 나 다

캐나다의 주류 안 리 법령 기 은 농업농식품부의 캐나다 주류 산업 규제

체제 자료[88]에 따르면,주류 안 리 주체는 국세청,식품검사청(CFIA) 13개

지역별 주류 원회가 함께 리하고 있다.국세청은 소비세법에 의거,소비세 면허

신고 련 규정 집행,주류 생산 포장 업 허가증 발부하고,식품검사청은

식품의약품법에 의거 식품의약품법 식품의약품 규정,소비자 포장 라벨링법을

집행하고,지역별 주류 원회는 주류수입법에 의거 주 는 주의 주류 수입 리,

사법 권할지에서의 주류 매 리 규제를 하고 있으며,주 주 정부는 지역별

주류 리법에 따라 매 허가증을 발부한다.그러나 신청은 주류 리 원회를 통해

수한다.캐나다 주류 련 규정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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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규정에 안 성 품질, 조성, 라벨링 요건이 있고, 소비자 포장

라벨링법에는 원산지,품질,성능,순 량,분량 정보의 허 는 오인 가능성 등이

있다[91].

제조장 시설기 소비세 면허 신고 련 규정[89]에 따르면,알코올을 소유,공 ,

수신,구매, 매,사용,수출입,기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세청으로부터

반드시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때,동 규정의 제 13호에 따라 모든 면허

신고 시설은 규정에 따른 합한 시설,기기,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류 종류별 품질 리 기 은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 C.R.C.,c.870 (Section

B.02.120)에[89]따르면 주종에 따라 그 기 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동 기 에는

주종에 따른 제조‧가공기 과 식품 유형,식품원료 기 ,표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주종은 스키,럼,진, 랜디,리큐르류 코디얼(LiqueursandSpirituous

Cordials),보드카,데낄라,메스칼,와인,사과주(Cider),맥주 등이 있다.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는 알코올 음료의 표시 요건과 이에 한 지침이 있다[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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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캐나다 주류 리 련 규정 주요 내용

련규정 주요내용

식품의약품법

식품의약품규정

-안 성 품질,조성,라벨링 요건

(식품의약품규정 내 양 의무 표시가 포함.단,알코올 함량

0.5% 이상 음료는 제외.그러나 이 조차도 건강 강조 표시나

양 함량 강조 표시를 제품에 기재했을 경우, 양 성분을

의무 표시해야 함)

소비자 포장

라벨링법
-원산지,품질,성능,순 량,분량 정보의 허 는 오인 가능성

주류 수입법 -주 는 주로의 주류 수입

소비세법

-주류 생산단계에서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와 주에서 부과

하는 종가세(국내산,수입산 모두 해당),주류 생산 포장

업 허가 발부

캐나다 환경보호법

캐나다 환경평가법

지역별 법률 규정

-제조 시설에 용되는 환경 련 법률

( :폐기물 감축,2차 포장 자재 감축 등)

유기 제품법

-유기 방식으로 제조된 맥주에 해당.

-유기농 강조 표시,유기 산업 육성,“캐나다 유기”로고 부착,

주(州)별 통상을 한 유기농 제품 시스템 기 의무 인증

(발 처 :캐나다 식품검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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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독 일

독일의 주류 안 리 법령 기 은 증류주의 경우 증류주 매법,와인의 경우

와인법(Weingesetz),맥주의 경우에는 임시 맥주법에 규정되어 있다[28].

주류 안 리 주체를 보면 주류 행정에 해서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연방 재무부가 리하고 실질 인 주류의 안 리 검사는 각 지방정부의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와인의 제조장 시설기 은 와인법 가공 용기

작업장의 특성에서 제품의 품질 유지와 건강보호를 해 와인의 가공,보 ,숙성을

한 용기 도구 들은 특정 생기 을 충족해야 하며,특정 종류 는 성분으로

혼합된 소재로 된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가공 장에 이용되는 작업공간은

특정 생규정을 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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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 방법

제 1 주류 련 이론 고찰 국내외 제도 황

주류(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 리를 분석하기 해 주류의 기원,주류의 정의

종류와 그 종류별 제조방법,주류 산업 황,주류 소비 황 등에 한 내용들은 식약처

홈페이지[54], 국세청 홈페이지[9], 세청 홈페이지[4]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이론 고찰은 련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심으로 분석하 다.

제 2 국내 주류 제조업체 황 등 제 유사 제도

주류 제조업체 황은 국세청 홈페이지[9]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 으며,등 제도는 식약처 홈페이지[54] 미국[34],일본[71], 국

정부[79] 련 홈페이지 련 선행연구[58] 논문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 다.

제 3 탁주 제조업체 생수 조사

1.조사 상 조사방법

탁주제조업체 생수 조사 상은 2010년 7월 1일을 기 으로 국세청에 탁주

제조면허를 받아 탁주를 제조하고 있는 638개소를 임의로 선정하 다.부록 1에

첨부된 실태조사표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 리실태 조사 경험이 있는

자가 조사를 시행하 으며,조사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

부록 1실태조사표에 기재된 조사항목은 식약처의 식품제조․가공업체 검표[50]

HACCP의 선행요건[52],국립농산물품질 리원의 술 품질인증 기 [7],코덱스(Codex

Alimentarius,FAO/WHO합동식품규격 원회)의 식품 생 기본원칙(GeneralPrinciple

ofFoodHygiene)[93]을 참고로 개발하 다.

본 조사를 한 조사항목은 총 49개 항목 구성되어있으며,시설 생 리 1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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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 리 9개 항목,원․부재료 리 12개 항목,기구류 리 2개 항목,

제조․공정 리 8개 항목,제품 리 7개 항목,세척제 보 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조사평가 수는 조사항목 선정자료를 참고하 으며,조사원들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원간 합의를 통해

배 기 을 마련하 다.조사방법은 장방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지표는 생 리,

법률 인 근거,개선의 시 성 등 3개 가지이며,항목별 배 을 한 항목 평가 수는

표 6과 같이 생 리는 생에 직 인 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3 ,2 ,

1 으로 평가했으며,법률 인 근거에 따라 3 ,2 ,1 으로 평가했으며,개선의

시 성에 따라 3 ,2 ,1 으로 평가하 다.

평가기 에 따는 항목별 배 기 은 표 7과 같으며,최종 평가 항목별 수는 최종

1 부터 7 까지 부여하 다.최종 평가 항목별 수는 각 항목별로 합,부 합으로

구분하고 생에 직 인 항을 주는 항목은 3 ,식품 생법상 명확한 항목은 3 ,

개선의 시 성이 있는 항목 3 으로 평가 수를 주고 이들 합계 수가 9 이면 최종

평가 항목별 수를 7 을 주는 방법이고 총합계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 다.

조사항목,항목별 배 을 한 항목평가 기 수 합계,최종 평가 항목별 수

기 은 부록 1에 첨부되어 있다.

화장실 손 세척 시설 련 수부여 방법의 시를 들면, 생 리(A): 생에 일부

향을 수 있는 항목(2 ),법률 근거(B):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1 ),

개선의 시 성(C): 생 리를 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3 )으로 A+B+C

합이 6 으로,최종 평가 항목 배 수는 4 이다.화장실 손 세척 시설이 합인

경우 4 ,부 합인 0 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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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항목별 배 을 한 항목 평가기

수

지표

평가 수

3 2 1

생

리

(A)

- 생에 직 인

향을 주는 항목

- 생에 일부 향을

수 있는 항목

- 생에 미치는 향이

비교 낮은 항목

법률

근거

(B)

-식품 생법 상

명확한 항목

-타 법령 기타

기 등에 정해진

항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

개선의

시 성

(C)

- 생 리를 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시 성이 비교

낮고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항목

-시 성이 비교

낮으며 개선에 비용이

필요한 항목

<표 7>평가기 에 따른 항목별 배 기

평가 수

항목별 배 을 한 항목

평가기 수 합계
3 4 5 6 7 8 9

최종 평가 항목별 수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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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생물 검사

시료는 국내에 유통 인 탁주 살균탁주가 아닌 생탁주 제품을 상으로

개 하지 않는 냉장보 된 제품만을 수거하여 미생물검사를 시행하 다.검사방법은

식품공 [49]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 다.

가. 장균군

무균 으로 채취한 시료 25ml에 225ml의 멸균 생리 식염수를 가한 후 균질화하고,

이 1ml를 취하여 9ml멸균생리 식염수에 단계별로 희석하 다.시험용액 1ml과

각 10배 단계 희석액 1ml을 장균군 건조필름배지(3M,St.Paul,Minnsota,USA)

에 종한 후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 주 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청색 청녹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그 평균 집락 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장균군 수를 산출하 다.

나. 장균

무균 으로 채취한 시료 25ml에 225ml의 멸균 생리 식염수를 가한 후 균질화하고,

이 1ml를 취하여 9ml멸균생리 식염수에 단계별로 희석하 다.시험용액 1ml과

각 10배 단계 희석액 1ml을 장균 건조필름배지(3M)에 종한 후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청색 청녹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그 평균 집락 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장균 수를 산출하 다.

다.황색포도상구균

무균 으로 채취한 시료 25ml에 225ml의 멸균 생리 식염수를 가한 후 균질화하고,

이 1 ml를 취하여 9 ml멸균생리 식염수에 단계별로 희석하 다.시험용액을

Baird-Parker한천배지(Oxoid,WadeRoad,Basingstoke,Hants,UK)3장에 0.3ml,

0.4ml씩 총 종액이 1 ml이 되게 도말하 다.사용된 배지는 완 히 건조시켜

사용하고 종액이 배지에 완 히 흡수되도록 도말한 후 10분간 실내에서 방치 후



- 44 -

37℃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택의 검은색 집락을

계수하여 희석배수를 곱하여 포도상구균수를 산출하 다.

계수된 평 에서 5개 이상의 집락을 선별하여 Nutrient Agar(Difco,Sparks,

Maryland,USA)에 종하여 37℃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포도상배열을 갖는 그람양성의 구균을 확인한 후 Coagulase(Difco)시험을 실시하여

24시간 이내에 응고 유무를 정하 다.

Coagulase양성으로 확인된 것은 생화학 시험(Vitek2,bioMeriux,NorthCarolina,

USA)을 실시하여 정하 다.

라.바실러스세 우스

무균 으로 채취한 시료 25ml에 225ml의 멸균 생리 식염수를 가한 후 균질화하고,

이 1ml를 취하여 9ml멸균생리 식염수에 단계별로 희석하 다.MannitolEgg

YolkPolymyxinagar(Oxoid)배지에 0.2ml씩 5장을 도말하여 총 1ml이 되게 한 후

30℃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집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탁한 환이

있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하 다.계수된 평 에서 5개 이상의 집락을 선별하여

NutrientAgar(Difco)에 종하여 30℃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포자를 갖는 그람양성 간균을 확인하 으며,확인된 균은 생화학 시험(Vitek

2)을 실시하고, 추가로 24∼48시간 배양하여 곤충독소단백질 생성 확인시험도

실시하 다.

균수계산은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로 10-1

희석용액을 0.2 ml씩 5장의 Plate에 도말하여 5장의 집락을 합한 결과 100개의

형 인 집락이 계수되었고 5개의 집락을 확인한 결과 3개의 집락이

바실러스세 우스로 확인되었을 경우 100×(3/5)×10=600으로 계산하 다.

3.조사자료 통계 분석

실태조사의 통계처리는 SAS 통계 패키지(version 20.0,SAS Inc.,Chicago,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각 생 리에 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고,

세부 생 리항목에 한 분석에는 항목별로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한 후 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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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인 경우에는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던컨의 다 검정(Duncan'smultiple

ragetest)를 실시하 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 Program(ver.9.3)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 다. 세부 생 리항목의 평균치 비교는 ANOVA test와

Duncan'smultiplerangetest를 사용하 으며,모든 유의 인 차이는 α=0.05수 에서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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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고찰

제 1 국내 주류 제조업체 황 등 제 유사 제도 분석

1.국내 주류 제조업체 황

주류 종류별 연도별 제조면허 업체 수는 표 8과 같으며,2012년 기 국 주류

제조업체는 1,803개로 탁주 제조업체 873개,약주 제조업체 273개,맥주 제조업체

69개(소규모맥주제조업체 포함),과실주 제조업체 242개,희석식소주 제조업체 18개,

일반 증류주 83개 업체 으며,2008년 1,468개,2009년 1,505개,2010년 1,648개,2011년

1,726개 업체로 면허 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국 민속주 제조업체는 2012년 기 으로 75개 업체이며,탁주 11개,약주 29개,

과실주 1개, 증류식소주 12개, 일반증류주 8개, 리큐르 9개, 기타주류는 5개

업체 으며,2008년 56개,2009년 46개,2010년 57개,2011년 60개 업체로 2009년부터

면허 수는 꾸 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국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2012년 기 으로 553개 업체이며,탁주 74개,약주

97개,과실주 215개,증류식소주 19개,일반증류주 54개,리큐르 62개, 랜디 2개,

기타주류는 29개 업체 으며,2011년 480개 비 15% 증가하 으며,지역특산주가

민속주보다 증가 폭이 크며,아울러 출고량의 증가 폭도 지역특산주가 2배 이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10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이 83개, 북이 81개,충남이

77개,경기도가 62개, 남이 41개,경남이 39개,강원도가 34개 업체로 나타났다[9].

민속주 등의 통주에 해서는 산업진흥책의 일환으로 제조시설기 완화,제조장

직 매,통신 매 허용,세율경감(50%)등을 지원하고 있어 통주의 생산 규모가

증할 것으로 상된다[64].

주류 제조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009년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통주제조업체

종사자수 조사결과 평균 7.2명(임시직 포함)수 이며 탁주제조업체의 일용직 포함

평균 종사자수는 14.4명으로 리큐르 13.2명,일반증류주 12명,과실주 6.1명,약주 4.7명으로

주류제조업체 통주 제조업체의 종사자수가 일용직 포함 시 7명 수 으로 매우

세하여 기본 인 주류안 리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단되어 진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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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주류 종류별 년도 별 제조면허 업체 수

(단 :개)

면허 수
주 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468 1,505 1,648 1,726 1,803

탁 주 780 768 847 868 873

약 주 190 184 220 230 273

청 주 6 6 7 6 6

맥 주 94 83 73 69 69

과 실 주 142 167 204 230 242

증류식소주 29 35 43 48 51

희석식소주 17 17 17 19 18

스 키 8 10 12 13 12

랜 디 5 6 8 8 8

일반증류주 52 55 70 78 83

리 큐 르 89 89 95 99 98

기타 주류 44 74 41 47 59

주 정 11 11 10 10 10

술 덧 1 1 1 1 1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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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제 유사제도 분석

가.국내 생 리 등 제도

(1)식품제조․가공업소 생 리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생 리 등 제[50]는 200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식품 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생 품질 리능력을 평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출입․

검사·수거 등을 차등 리 함으로서 효율 인 생 리 제조업소의 자율 생 리

수 향상을 도모하기 한 제도이다.

‘생 리등 ’이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 리등 제 운 지침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 리등 평가표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를 평가하여 자율 리

업소,일반 리업소 리업소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평가항목 배 은 표 9와 같으며,자율 리업소(평가 수

151～200 )는 시설 생 리가 우수한 업체이며,일반 리업소(평가 수 90～150 )는

시설 생 리가 식품 생법령의 기 에 합한 업체, 리업소 (평가 수

0～89 )는 시설 생 리가 식품 생법령의 기 에 미흡한 업체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업체 황 규모,종업원 수, 생 리책임자,식품의 종류,생산능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조사항목’45항목과 ‘기본 리 평가항목’이 47개 항목

114 이며,우수 리평가항목이 28개 항목 86 으로 총 200 을 만 으로 하고 있다.

‘기본 리평가항목’은 생 리등 평가 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 생법령의

기 에 합한지 여부(서류평가,환경 시설평가)를 말하며,‘우수 리평가항목’은

생 리등 평가 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식품 생법령의 기 보다 우수한 시설

품질 리 방법 등에 따라 생 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말한다.

평가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식품 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식품 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평가자는 평가 상 업소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되,서류평가와 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해당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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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업활동을 시작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소를 상으로 최 로 실시하는

평가인 ‘신규평가’와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품질 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 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품목제조정지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업자 지 승계,공장 손,

시설멸실,장기 생산 단 등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재평가’로

구분된다.

생 리등 상 업소 평가는 연차 으로 생 리의 기 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 으로 실시하며 자율 리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법 제22조)를 2년간 면제하고 업자의 생 리시설 개선을 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법 제89조) 상이 된다.자율 리업소는 생 리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생 리등 제 운 지침에 의한 생 리평가표에 따라 자율 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할 시․군․구에 제출하고 업자로부터 자율 검 결과를 제출받은 할

시․군․구는 자율 검 결과를 검토하여 자율 검이 미흡한 업소에 해 출입․검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리업소의 출입검사는 보건 생상 필요하다고 단된 경우에 실시하고,

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 출입검사를 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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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식품제조․가공업소의 평가항목 배

구 분 항목수
평가

배
내 용

계 120항목 200 -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
업체 황 규모,종업원 수, 생 리책

임자,식품의 종류,생산능력 등

기본 리 평가항목 47항목 114
식품 생법령 수여부

(서류평가,환경 시설평가)

우수 리 평가항목 28항목 86
식품 생법령의 기 보다 우수한 시설

품질 리방법에 따른 생 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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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음식 생등 제도

우리나라의 식품 생 등 제도는 식품 생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명시되어있으며 그 세부 인 사항은 모범업소 지정 운 리 규정[48]을 통해

운 하고 있다. 식품 생법 제47조( 생등 )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등 기 에 따라

생 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 객업소 는

집단 식소를 우수업소 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 생법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약처장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모범업소의 지정은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일반음식 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식품 생법 제47조( 생등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되며,식품제조․가공업소 생 리등 제는 자율 리업소,

일반 리업소 리업소 등 3등 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음식 의 모범음식 세부 지정기 평가항목은 음식문화개선, 생 리,서비스,

맛,정책참여 기여도 등으로 되어 있고,100 만 에 85 이상이면 모범업소 지정

합으로 하고 있으며,지정 차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업자

등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원회에 이송하고 원회는 지정기 에 합한지

여부를 지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하고,최종 지정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모범음식 수는 체 일반음식 수의 5%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시설개선자 우선융자,안내 홍보책자 발간,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업소 표지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서울특별시의 음식 생등 평가 결과보고에 의하면,

음식 생등 을 4등 으로 구분하 으며,100 만 에 90 이상은 AAA등 ,

80 이상～89 을 AA등 , 70 이상～79 을 A등 , 나머지를 등 외로

구분하 다[72].외식업소 생 리 등 은 만 수의 90%이상 획득 A등 ,80%

이상～90% 미만 획득 시 B등 ,70% 이상～80% 미만 획득 시 C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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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70% 미만 획득 시 D등 ,60% 미만 획득 시 E등 으로 산정하되,최종 으로

A등 은 최우수업소, B등 은 우수업소, C와 D등 은 일반 리업소, E등 은

리업소로 지정을 제시하 다[41].

식품 생법시행규칙 제21조( 업의 종류)에 따르면 식품 객업은 휴게음식 업,

일반음식 업,단란주 업,유흥주 업, 탁 식업,제과 업으로 구분되어

있다.그 동안 음식 생등 제 추진을 해 서울틀별시가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

음식 생등 제 시범사업 수행하 고,식약처가 2013년도에 일반음식 생수

평가 평가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하 다[53]. 그리고, 식품 객업 등의

생평가․등 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 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3년 10월에

국회에 의원발의 되었다[15].의원발의 된 식품 객업 등의 생평가․등 제의

주요내용은 식품 객업소의 생수 을 높이기 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객 업자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식품 객업의 생등 평가 기 에 따라

생등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생등 의 평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생등 을 부여받은 업소에 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아울러, 생등 평가

신청, 생등 부여방법,평가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외국의 음식 생등 제

(1)미국 로스앤젤 스의 식품 객업소 생 리 등 제도

로스앤젤 스 카운티 보건국(CountyofLosAngelesPublicHealth)은 1998년부터

음식 ․기타식품시설에 생검사 결과에 따른 등 (letter grades)을 부여하는

생등 제(Restaurantandfoodfacilitygradingprogram)를 도입하여 운 하 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법(California RetailFood Code(CalCode)),캘리포니아 규정

제17조, LA 카운티 조례 제8조 제11조에 법 근거규정이 되어 있다.

음식 ․기타식품시설에 생검사 결과에 따라 생등 (lettergrades,A,B,C로

구분)을 부여하고 있다.

한 생검사를 받았던 곳에서 안 하지 않고 비 생 인 식품을 취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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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내용이 1997년 11월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식품안 문제가 사회 이슈로

되면서 당시 보건국은 기존의 음식 감시를 향상시키기 해 다음의 내용을 담은

액션 랜들을 마련하여 시행하 다.검사 수의 기 을 마련하여 생등 방법(A,

B,C)을 용 하 으며,보건국 환경보건과 직원을 상으로 강화된 교육 실시하고,

일반인들이 검사결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하고 있다.

RetailFoodFacilityGradingProgram의 Grading system( 생등 제) 용 상

식품시설의 범 는 제조,포장,서비스, 매하는 형태의 상 이나 소매 단 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장소이며,상시 ,일시 으로 운 되는 모든

식품시설과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뿐만 아니라 시장,식품창고,트럭 등의 운반시설

등이다.

EH(EnvironmentHealth)ActionPlan 생검사의 평가 수립은 생검사의 평가기

수립,평가기 에 해 식품안 법령에 채택,허가정지,면허취소에 한 기 수립,

100 을 기 으로 해성 정도에 따라 각 반 사항에 해 감 용하여 평가

등이다.문자 생등 제(LetterGrading)채택하고 식품취 시 해성 정도를 근거로

검사 시기(주기)정하 다.

Grading system( 생등 제) 내용은 그림 10에서와 같이,A는 90～100 이고

EXCELLENT,B는 80～89 이고 GOOD,C는 70～79 이고 ACCEPTABLE,70

미만은 식품취 부 합 시설 유지 등이 부 합이다.검사 면담을 거치고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심각한 반의 경우이거나 12개월 이내 2번 이상 70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폐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Gradingsystem( 생등 제)도입 후 식품취 시설 안 성이 개선되었으며 도입 첫

2년간 평가 수 평균 5% 증가,도입 10년 후 식당의 평가 수 평균 84.7 에서

93.3 으로 10% 증가, 소매시장의 평가 수 평균 90.4 에서 93.1 으로 3%

증가하 다[31].

식품소매업소 검사 보고서(RetailFoodOfficialInspectionReport)의 주요 내용은 표

10과 같으며,식품업소 정보는 업소명,주소, 업허가 소지인 이름,긴 상황시

화번호,검사자 이름,검사 실시 날짜 등이 있으며,주요 반사항은 식 독 염과

직 련된 주요 반 사항들(종사자 건강,하수구 생상태)등이 있고,경미한

반사항은 식품온도,식품 장,배 ․설비,식품,작업,소비자보호,식품안 증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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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식품소매업소 검사 보고서 주요 내용

식품업소

정보

-업소명,주소, 업허가 소지인 이름,업소 화번호,긴 상황시 화

번호,업소 이메일 주소,업종 분류(음식 ,식품소매시장 등),서비스

코드,공 보건 허가번호,검사자 이름,검사 실시 날짜,검사 시작

완료 시간,규정 수 완료일

주요

반사항

-식 독 염과 직 련된 주요 반사항들(식품 내 불순물,식품과

닿는 표면의 오염,질병 염,하수구 등)

- 세부 항목으로는 식품온도,종사자 건강,하수구,식품,쥐나 해충,

물․ 생

경미한

반사항

-공 보건 안 에 낮은 해성을 끼치는 반사항들

-세부 항목으로는 식품온도,식품 장,배 /설비,식품,작업,소비자보호,

식품안 증명서

GRPs*

반사항
-공 보건 안 에 즉각 해가 없는 GRPs 반사항들

*GRPs(GoodRetailPractices)는 식품에 병원균,화학물질 외부 물질을 효과 으로

통제하는 차 방법을 포함하는 방 조치로 GRPs가 제 로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식 독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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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 토론토의 식품업소 검과 공개제도

토론토 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의 식품안 로그램 개요를 보면

2001년부터 식품 객업소의 생 검 결과 공개 로그램인 Food Premises

Inspection and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 고,이는 캐나다의 건강보호

증진법(HealthProtectionandPromotionAct)하의 식품 객업소에 한 온타리오주

규정 562와 토론토 시 조례 545호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토론토시 공 보건국 생검사 의 식품 객업소 생 검 결과에 따라

3가지로 그림 11과 같이 구분되며, 객업소 입구에는 Pass(녹색),Conditional

Pass(노란색),Closed(빨간색) 하나로 생등 표지 을 발 된 그 로 주

출입구나 그 부근에 붙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① Passnotice는 조사 시 아주 경미한 반(minor)이나 반이 없는 경우에 발 ,

경미한 반이 다음 조사 시에 반복될 경우 조사 (Public Health Inspector)은

벌 ․강제집행권을 발부할 수 있다.② ConditionalPass notice는 조건부 통과

고지는 조사 시 하나 는 그 이상의 요한 반이 발견될 때 발 되며,발 시

조사 은 기 검사 후 24～48시간이내에 업체에 한 재검사 실시하여 반사항이

개선되고 경미한 반만이 남는 경우에는 통과 고지가 발 한다.③ Closednotice는

조사 시 폐쇄고지하거나 는 치명 반이 있는 경우에 발 되며,명령서상의 모든

반들과 다른 치명 인 반이 개선되었을 때,업체는 통과 고지를 받을 수 있고

재개업 할 수 있고.검사결과는 웹사이트 등에 공표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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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GOOD ACCEPTABLE

<그림 10>미국 로스앤젤 스의 문자 생등 표

Pass Conditional Pass Closed

<그림 11>캐나다 토론토의 생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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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 북경시의 요식업 생등

북경시는 2004년부터 외식업체를 상으로 식품 생감독양화분 리제도

(食品卫生监督量化分级管理制度)를 시행해왔으며, 2006년 말까지 북경시의 모든

외식업체에 해 식품 생등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 5월 북경시 외식업

생양화분 리 실시방법(北京 餐饮业卫生量化分级管理实施办法)과 북경시 외식업

생양화분 리 평가 기 (北京 餐饮业卫生量化分级管理评分标准)을 발표하 다.

북경시의 각 구( ) 생행정부처에서는 할지역 내 외식업 생양화분 리등

평가 을 조직하여 통일된 평가기 으로 외식업체에 해 장 등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기 에 근거하여 그림 12과 같이 식품 생등 을 A,B,C,D로 구분 하 다[81].

등 평가는 평가기 에 따라 생허가증, 생 리,건축물 배치,식품․식품원료

식품첨가물,환경 생 시설,가공과정의 일반 생요건,식기소득 생요건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85 이상일 경우 A등 ( 생 우수),75 이상일 경우

B등 ( 생 규범),60 이상일 경우 C등 ( 생 기본 합격),60 이하일 경우

D등 ( 생 불합격)으로 분류하고 있다[80].

A등 을 받은 업체는 연간 1회,B등 을 받은 업체는 연간 2회 이상,C등 을 받은

업체는 연간 3회 이상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신고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D등 을 받은 외식업체는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하며 생허가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식품 생등 의 분류

기 은 다음과 같다[76].

-A : 생상태가 양호하며 식품오염이나 식 독 발생 가능성이 낮은 업체

-B : 생상태가 양호하나 식품오염이나 식 독 발생 가능성이 간 정도인 업체

-C : 생상태가 보통이며 식품오염이나 식 독 발생 가능성이 비교 높은

업체

-D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식품오염이나 식 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식품생산 경 에 종사할 수 없는 업체

외식업체의 식품 생등 이 확정된 후 생행정부처는 외식업체의 잘 보이는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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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등 을 표시하고,식품 생허가증의 우측상단에 란색 식품 생등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한 생행정부처는 즉시 외식업체의 식품 생등 을 공개하여야

한다[82].

(4)일본의 표 업약정제도

일본 표 업약 제도는 생활 생 계 업 운 의 정화 진흥에 한

법률(제57조의12~15)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이익 보호 에서 이용업,미용업,

일반음식 등 국민의 생활 생에 련하는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설비의

내용 등을 정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에 따라 이용자나 소비자가 업자에게서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할 때 선택의 편리를 주기 한 것을 목 으로 한 제도이다.이

표 업약 은 재단법인 국생활 생 업지도센터가 후생노동 신이 지정하는

업종에 해서 해당 업종별로 후생노동 신의 인가를 받아 업방법 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 이용업, 미용업, 세탁소, 면류음식 ,

일반음식 의 5개 업종에 해 실시하고 있다[67,70].이 업종별로 표 업약 에

따라 업자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 )의

생활 생 업지도센터에 등록을 신청하며 심사결과 등록된 사업자는 포에

표 업약 등록 임을 표시하는 ‘S’마크와 약 요지를 게시할 수 있다.

표 업약 에서는 ① 서비스의 내용 는 상품 품질의 표시 정화에 한

사항(Standard) ② 시설 는 설비의 표시 정화에 한 사항(Sanitation) ③

손해배상 실시 확보에 한 사항(Safety)을 정하고 있다.표 업약 제도의 마크는

일반음식 업에 한 표 업약 규정집[69]에 있으며, 그림 13과 같이

‘S’마크이다.안 (Safety),청결(Sanitation),안심(Standard)3가지 머릿 자의 S를

의미한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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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심(Standard),서비스 내용 는 상품의 품질 표시의 정화에 한 사항

-주요 상품의 표시 :내용 열량을 사진 는 설명문으로 메뉴표 등을 이용

하여 표시

-어필 식재료의 표시 :사용 식재료 소비자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식재료를

반드시 1가지 이상 선정하여 이를 표시

-소비기한 등 표시 :맞춤도시락 등 소비자가 업시설 외부에서 섭취하는 식품은

소비기한 제조연월일을 표시

-조리사 표시 :조리사를 업시설에 배치하 을 때에는 그 이름을 포에 표시

2)청결(Sanitation),시설 는 설비의 표시 정화에 한 사항

- 업자는 ‘생 리상황 자주 검표(체크리스트)’에 근거하여 매일 1회 업시설의

생 리 상황을 검,그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결과를 포내에 표시

3)안 (Safety):손해배상 실시 확보에 한 사항

-일반음식 사고배상기 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만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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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 북경시의 요식업 생등 표

<그림 13>일본의 표 업약 제도의 'S'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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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탁주 제조업체 생수 조사결과

1.국내 탁주 제조업체 생 안 리 황

식약처의 2011년도 연구과제로 수행된 주류안 리 황 분석 안 리방안

연구에 의하면 주류제조업체 118개 업체 탁주 제조업체는 33개 업체를 상으로

조사하 으며, 수 배 은 평가항목별로 1 부터 4 을 배 하 으며,법 서류 리

35 ,환경 시설 평가 111 ,종사자 생 리 10 ,우수 리 항목 168 으로 총

324 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58].

제조 장의 생․안 리가 매우 취약하다고 단할 수 있는 149 이하의

업체가 33.9%(21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 탁주 제조업체가 45.5%, 약주

제조업체가 40.5%로 평가되어 체 주류 에 탁주,약주 업체의 생․안 리

황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주류 제조업체의 치,작업장,식품취 시설,

수시설,화장실,창고 등 주류 제조 시 식품 생법 주세법상 기본 으로

리하여야 하는 환경 시설에 한 평가 결과는 평가 총 11 비 69.4%

수 으로 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이는 평가 항목의 구성이 법 인 기본

요구사항 주로 평가한 것으로 리수 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특히 탁주와

약주 제조업체의 경우 체 평균 수 인 70% 이하의 업체가 탁주 체 제조업체의

63.6%(33개 업체 20개 업체),약주 제조업체의 50.5%(20개 업체 10개 업체)로

가장 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58].

선행조사항목은 제조장,작업장,식품취 시설, 수시설,화장실,창고 등의 시설,

생 리,작업장 리,식품취 시설 리,창고 등 시설 리,종사자 리, 장 리,

제품 리 다.그러나 주류 식품은 원료의 생․안 리가 매우 요하나

선행연구에서는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원료와 바닥․벽 등간의 이격 보 ,

식품공 상에 합한 원료 사용 여부, 업신고한 업체에서 생산 원료 사용여부 등은

조사항목에 있지 않았으며, 한 탁주 제조업체는 부분 비살균 탁주를

생산․ 매하고 있으며 유통과정 실온으로 유통하고 있어 탁주의 품질 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탁주 용기 리도 요하나 조사항목에 탁주 용기 리 항목이

없었다.

본 연구는 생에 직 인 향이 있는지 여부,개선의 시 성을 고려한 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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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을 한 항목 평가기 을 마련하고,개별 항목별로 평가 될 수 있도록 평가기 에

따른 항목별 배 기 을 마련하여 탁주 제조업체 생 리 상태를 평가 하 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08년 1분기 소비자 이물 혼입에 의한 불만사례는 총

620건이고 이 주류 련 이물 불만 사례는 41건으로 체 이물 혼입 불만건수의

6.6%를 유하고 있다[58].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한국 소비자 단체

의회에서 주종별 안 · 생 련 상담건수는 568건 맥주가 총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요소별 상담건수는 이물질,용기 손 등 물리 해요소가 총 368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 다.탁주는 매량에 비하여 이물질,변질,유통기한 등 생과

련된 상담 건수가 많았다[37].

소비자가 식약처에 이물을 신고하거나 업자가 식약처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상반기 식품 체에 한 이물보고(신고)건수와 2010년 6월

이후 주류 생 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 된 주류의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이물보고(신고)건수를 비교(하면 업자보고 비율이 식품 체의 경우 64.7%인

8,429건인데 비하여 주류의 경우는 24.5%인 59건이며,소비자에 의한 신고는 식품

체가 4,601건으로 35.3%,주류는 182건으로 75.5%로 주류의 이물 보고(신고) 황은

식품 체에 비하여 업자에 의한 보고보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6].

이를 주류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총 241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맥주의 경우 벌 35건,혼탁 11건,침 물 8건, 라스틱 6건,유리 5건,

곰팡이, 속,담배 련,비닐이 각각 3건 이 으며 돌,물때,섬유,나뭇잎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는 26건이었다.소주의 경우는 체 이물 82건 25건은 벌 이었고

기타는 39건이었으며,탁주의 경우는 체 36건 17건이 벌 로 주류 가장 높은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식약처의 주류 이물조사 결과를 소비단계,

유통단계,제조단계로 구분하면,소비단계가 3.5%,유통단계가 1.7%,제조단계가

12.6%이며 증거 불충분,조사 거부 등 객 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단하기 어려운

경우인 정불가가 52.8%, 오인신고, 자진취하 등의 기타 항목이 29.4%로

조사되었다[57].

주류의 종류별로 이물의 발생단계별 조사 결과는 소주가 체 제조단계 발생 이물

총 29건 20건으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탁주가 8건으로 제조단계

발생이물 29건 27.6%를 차지하고 있다.맥주의 경우는 제조단계의 발생 이물로

정된 이물은 1건이며,그 외 과실주 등의 주류는 제조단계 이물로 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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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57].

외국의 주류 제조업체 HACCP지정 황을 보면 맥주는 미국,네덜란드,뉴질랜드,

국,일본,필리핀 등이며,포도주는 호주, 국,일본 등의 국가에서 HACCP를

지정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61].우리나라 2013년 12월 맥주 제조 1개 회사가

HACCP지정을 받았을 뿐이고,탁주 제조업체는 무한 실 이다.

탁주 양표시 표시 황 조사결과,5개 랜드 탁주(S탁주,K탁주,E주조,W탁주)

이외 랜드 탁주(D막걸리,J막걸리,T막걸리)의 양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양성분의 표시 황은 살펴보면 8개 제품 K탁주의 경우에만 열량,콜 스테롤,

양성분(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을 표시하 고, 이 외의 제품은

양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원료,첨가물,알코올 도수만 표시하 다[74].

주류 원료에서 속의 오염[25]원료 오염 제조과정 에 곰팡이 독소[2,38,

39,47]나 에틸카바메이트[19,23,40,42,99,100],통풍의 원인 물질인 퓨린[63]검출,

식 독균 등 미생물 오염[16,61,87]등 화학 생물학 해요소 물질이

발생․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탁주의 단맛을 해 인 으로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한 사례가 종종 보도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 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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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주종별 이물 신고 황

구분 맥주 소주 탁주 과실주
기타
주류

스키 랜디 청주 계

벌 35 25 17 1 3 - - - 81

곰팡이 3 6 2 1 - 1 - - 13

속 3 2 1 1 - - - - 7

유리 5 4 - 1 - - - - 10

라스틱 6 - - - - - - - 6

혼탁 11 - - 1 - - - - 12

침 물 8 - 2 1 - 2 - - 12

담배 련 3 6 1 - - - - - 10

비닐 3 - 1 - - - - - 4

기타 26 39 12 2 4 1 1 1 86

계 103 82 36 8 7 4 1 1 241

출처:2010,2012년 식약청 이물보고(신고내용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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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수 종합평가

국내 638개 탁주제조업체의 역별 평가 수는 표 12와 같다.평가항목은 시설

생 리,일반 생 리,원․부재료 리,기구류 리,제조․공정 리,제품 리,

기타 등 총 7개 분류와 19개 소분류 49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 다.총

212 을 만 으로 시설 생 리(38 ),일반 생 리(45 ),원․부재료 리(47 ),

기구류(9 ),제조 공정 리(46 ),제품 리(24 ),기타(3 )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조사된 638개 업체의 7개 분류 기타(소독․세척제 분리보 )를 제외한 6개

분류를 만 비 평균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경우 그림 14와 같다.일반 생 리는

49.3 ,제조공정 리는 63.9 ,시설 생 리는 70.0 ,제품 리는 75.4 ,기구류

리는 77.8 ,시설 생 리는 70.0 으로 나타났으며,특히 일반 생 리는 45

만 에 22.2±10.9 이고 제조․공정 리는 46 만 에 29.4±13.7 으로 업체 간의

생 리 수 이 격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일반 생 리 제조공정 리는

평균 수가 낮고,수 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생 리 제조공정 리는

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우리나라의 일반음식 생 리는 1962년 식품 생법 제정과 동시에 식품 생 리

담당기 에서 리되어 왔고,음식 생 리 등 제의 경우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연구사업 시범사업을 실시되었다.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 리도 일반음식

생 리와 동일하게 1962년 식품 생법 제정과 동시에 식품 생 리 담당기 에서

리하여 왔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생 리 등 제는 재 식품 생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약처의 식품안 리지침에 따라 운 되고 있다.

주류제조업체의 생 리 수 평가항목은 일반음식 등과 비교할 때 업의

형태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나 생 리 향상을 한 목 항목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 리 등 제는 재 3등 으로 구분․ 리하고 있는 반면에

주류 제조업체는 생 리 등 제로 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주류 제조업체의

경우는 식품 생법에서 정한 기본 인 생안 기 에도 합하지 않은 하

업체부터,HACCP 수 에 맞는 상 업체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어 업체간 편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존 식품제조․가공업체 3등 을 그 로 주류

제조업체에 용할 경우 법정 생안 기 이하의 업체에 한 리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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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됨에 따라 등 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 에 따른 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탁주

제조업체의 생 리 수 을 분석하고 3등 제 생 리와 5등 제 생 리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 인 주류제조업체 생 리 등 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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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탁주제조업체의 역별 평가 수

(단 : 수)

구 분 만 평균 ± 표 편차 최소 ~ 최

합계 212 146.4 ± 32.3 60 ~ 212

1.시설 생 리 38 26.6 ± 5.8 8 ~ 38

2.일반 생 리 45 22.2 ± 10.9 0 ~ 45

3.원․부재료 리 47 40.5 ± 5.5 26 ~ 47

4.기구류 9 7.0 ± 3.1 0 ~ 9

5.제조 공정 리 46 29.4 ± 13.7 0 ~ 46

6.제품 리 24 18.1 ± 4.7 3 ~ 24

7.기타 3 2.5 ± 1.0 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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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평가항목 분류의 백분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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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등 제 평가

가. 역별 평가 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방법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자율 리업소(평가 수 151 ∼200 ),일반 리업소 (90 ∼150 ), 리업소

(0 ∼89 )등 3등 으로 구분하여 운 되고 있다[36].

탁주제조업체의 생등 평가기 을 75 에서 100 을 A등 ,45 에서 75 을

B등 ,0 에서 44 을 C등 으로 구분하 으며,3등 분류체계의 역별 평가 수는

표 13과 같다. 생평가 수를 바탕으로 3등 제 구분을 한 결과 A등 에 해당되는

업체는 체 638개 업체 234개 업체가 해당되었고,B등 은 364개,C등 은 40개의

업체가 해당되었다.A등 업체는 체의 36.7%,B등 업체는 57.0%,C등 업체는

6.3%로 부분이 B등 업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각 등 별 시설

생 리,일반 생 리,원·부재료 리,기구류 리,제조 공정 리,제품 리

기타 리 사항을 평가한 결과 기타 리를 제외하고 각 평가 등 상의 차이가

유의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이는 Duncan'smultiplerangetest를 통하여

검증되었다.기타 리에서는 A등 과 B등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C등 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시설 생 리 평가결과

시설 생 리는 건축물,출입구,화장실, 수 시설,방충․방서 시설을 심으로

건물은 오염물질 발생시설에서 떨어져 있는지,작업장은 독립된 건물 혹은 용도에

맞게 구분되었는지,출입구에 세척기(소독기)가 설치․ 리되고 있는지,화장실과

작업장의 분리 세척시설과 내수처리가 되어 있는지,지하수 취수원의 오염시설과

거리 유지, 수조 리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지,방충․방서 시설이 설치․ 리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표 14).

평가결과 638개 업체 모두 건축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향을 받지 않은 곳에 치하고 있었으며,주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로 주류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벽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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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었다.하지만 출입구에 손이나 신발을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 리가 되고 있지 않은 업체가 638개 574개나 해당되어 5 만 의

0.5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반 으로 화장실과 수 시설은 리가 잘되고

있었으나,벌 등 해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충․방서 시설은 7

만 에서 2.6±3.3 으로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제조업체에 한 시설 생 리 수 을 세부 으로 평가하기 하여 100

만 으로 환산하여 3등 으로 구분하고(표 15),각 세부항목별 생수 에 따른

평가 수를 분석하여 표 16에 나타내었다.평가결과 건축물의 경우 A,B,C등 모두

6 만 에서 6 으로 평가되어 동일하 고,출입구의 정여부에서는 B등 과

C등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화장실의 평가항목에서는 A,B,C등 업체가 각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시설의 경우 A,B등 업체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C등 업체와는 차이가 나타났다.방충·방서시설의 경우 역시 A,B,C등

업체 각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각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출입구에 손·신발 세척기(소독기)의 경우 C등 업체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A등 업체 역시 5 만 1.1±2.1 을 보여주어

주류제조업체의 출입구에 손·신발 세척기(소독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손·신발

세척기(소도기)는 외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1차 차단장치로 HACCP에

필수 인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화장실에 한 평가항목에서는 화장실 바닥과 내벽의 내수 처리 여부,작업장과

분리 여부,손 세척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하 는데,내수 처리 여부에서는 A등

업체가 3 만 에 2.9±0.6 으로 부분 만족하 고,B등 업체는 2.4±1.2 ,C등

업체는 1.8±1.5 으로 평가되었다.화장실의 작업장과 분리 여부 평가에서는 2

만 에 A,B등 업체는 부분 만족하 으나,C등 업체는 1.6±0.8 으로 차이를

보여주었다.화장실의 손 세척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A,B,C등

업체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고,4 만 에 B등 2.5±1.9 ,C등 1.3±1.9 으로

손세척 시설의 구비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특히 내수 처리와 손 세척시설 설치

여부 항목에서 C등 업체와 A, B등 업체간의 차이가 유의 으로

나타났다(P<0.01).

수시설에 한 평가에서는 지하수 취수원의 오염시설과 20m 이상 거리 유지

여부,주기 인 청소 여부,시건장치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하 다.평가결과 638개 업체

모두 지하수 취수원에 한 리가 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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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 업체간의 차이는 없고 C등 업체와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충․방서 시설은 A등 업체와 B,C등 업체와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A등 업체는 방충․방서 시설이 부분 설치되었으나 A,B등 업체는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72 -

<표 13>3등 분류체계의 역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시설 생 리 31.2 ± 4.5
a

24.4 ± 4.5
b

20.1 ± 5.2
c

26.6 ± 5.8 201.83 <.001

일반 생 리 31.1 ± 8.5
a

18.0 ± 8.6
b

9.2 ± 5.5
c

22.2 ± 11.0 225.41 <.001

원·부재료 리 44.6 ± 2.9
a

38.8 ± 5.0
b

32.0 ± 4.4
c

40.5 ± 5.5 214.27 <.001

기구류 8.5 ± 1.6
a

6.4 ± 3.3
b

3.8 ± 3.5
c

7.0 ± 3.1 67.38 <.001

제조 공정 리 41.7 ± 5.8
a

24.3 ± 10.7
b

4.2 ± 4.5
c

29.4 ± 13.8 442.99 <.001

제품 리 20.3 ± 3.1a 17.5 ± 4.6b 11.1 ± 5.1c 18.1 ± 4.7 93.96 <.001

기타 2.8 ± 0.8
a

2.5 ± 1.1
a

1.2 ± 1.5
b

2.5 ± 1.1 41.32 <.001

합계 85.0 ± 6.5
a

62.2 ± 8.1
b

38.4 ± 4.0
c

69.1 ± 15.3 1046.9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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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주류제조업체의 시설 생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합계 38 26.6±5.8 8~38

시설 생 리

가.건축물 6 6±0 6~6

나.출입구 5 0.5±1.5 0~5

다.화장실 9 7.2±2.7 0~9

라. 수 시설 11 10.2±2.2 0~11

마.방충․방서 시설 7 2.6±3.3 0~7

<표 15>3등 분류체계에서의 시설 생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건축물 6.0 ± 0.0 6.0 ± 0.0 6.0 ± 0.0 6.0 ± 0.0

출입구 1.1 ± 2.1
a

0.2 ± 0.9
b

0.0 ± 0.0
b

0.5 ± 1.5 36.36 <.001

화장실 8.3 ± 1.7
a

6.8 ± 2.9
b

4.7 ± 3.3
c

7.3 ± 2.7 45.87 <.001

수시설 10.6 ± 1.6
a

10.1 ± 2.4
a

9.2 ± 3.3
b

10.2 ± 2.2 8.06 <.001

방충·방서시설 5.1 ± 3.1a 1.3 ± 2.7b 0.2 ± 1.1c 2.6 ± 3.4 149.22 <.001

합계 31.2 ± 4.5
a

24.4 ± 4.5
b

20.1 ± 5.2
c

26.6 ± 5.8 201.83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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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3등 분류체계에서의 시설 생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건축물/건물 치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작업장분리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출입구 1.1 ± 2.1
a

0.2 ± 0.9
b

0.0 ± 0.0
b

0.5 ± 1.5 36.36 <.001

화장실/내수 처리 2.9 ± 0.6
a

2.4 ± 1.2
b

1.8 ± 1.5
c

2.5 ± 1.1 26.43 <.001

/작업장 분리 2.0 ± 0.1a 1.9 ± 0.4a 1.6 ± 0.8b 1.9 ± 0.4 18.58 <.001

/손세척 시설 3.5 ± 1.4
a

2.5 ± 1.9
b

1.3 ± 1.9
c

2.8 ± 1.8 35.26 <.001

수시설/취수원 거리 4.0 ± 0.4
a

3.9 ± 0.6
a

3.7 ± 1.1
b

3.9 ± 0.6 3.86 <.05

/청소 4.7 ± 1.2
a

4.4 ± 1.6
a

3.9 ± 2.1
b

4.5 ± 1.5 6.02 <.01

/시건장치 1.9 ± 0.4
a

1.8 ± 0.6
a

1.6 ± 0.8
b

1.8 ± 0.6 7.08 <.001

방충·방서시설 5.1 ± 3.1
a

1.3 ± 2.7
b

0.2 ± 1.1
c

2.6 ± 3.4 149.22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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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반 생 리 평가결과

일반 생 리는 원료 수불 생산 기록,수질검사,이물 리,건강 진단,개인

생을 심으로 계 서류를 작성․보 하고 있는지,생산 작업 계 서류를

작성․보 하고 있는지,지하수 수질검사 매 6개월 마다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지,

이물발생 기 수립 리가 되고 있고,소비자 불만 신고 등을 기록․ 리하고

있는지,종사자의 건강진단을 리하고 있는지와 종사자의 생복 생모 착용여부,

복장,반지,목걸이 등 개인 생 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

일반 생 리 평가결과 주류제조업체의 생 수는 45 만 평균

22.2±10.9 으로 일반 생 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최소 0 에서 최

45 으로 상하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638개 주류제조업체에서 일반

생 리에 취약했던 항목은 이물 리,건강 진단 개인 생분야로 일반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비하여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식품 생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물․건강진단․개인 생 리가 주류제조에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반 인 평가결과로는 원료 수불 생산 기록이 8

만 에 5.3±3.5 ,수질 검사가 6 만 에 4.8±2.3 ,이물 리가 9 만 에

1.5±2.6 ,건강 진단이 7 만 에 1.9±3.1 ,개인 생이 15 만 에 8.4±6.2 으로

평가되었다(표 17).

표 18에서와 같이 일반 생 리 평가를 3등 제로 구분하 을 때,원료 수불

생산기록은 8 만 에 평균 5.4±3.5 이었고,A등 6.6±2.9 ,B등 4.8±3.6 ,

C등 3.1±3.7 으로 유의 인 차이(p<0.001)를 보여주었다.수질 검사 항목에서는

A등 과 B등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C등 과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물,건강 진단,개인 생 리 평가항목에서는 A,B,C등 간의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생 리의 세부항목별 평가는 표 19과 같다.원료수불 계 서류를 작성·보

여부를 평가한 항목과 생산 작업 계 서류를 작성·보 여부를 평가한 항목 모두

A,B,C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고,A등 업체는 부분이 합하 으나 B등

이하 업체의 경우 원료 수불 생산 기록 여부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원료 수불

생산 기록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검과 안 성 문제 발생 시 회수 등에

활용되는 요한 자료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식품 생법에서 규정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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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질검사의 경우 A,B등 업체는 6개월 마다 47개 항목에 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반면에 C등 업체는 6 만 의 3.3±3.0 으로 평가되어 지하수 수질검사가 100%

이 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주류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무엇보다

지하수에 한 수질검사가 이 져야 할 것으로 단되며,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일반

생 리 제도와 비교하여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한 것으로 단되었다.

주류 제조공정에서 이물 발생 기 을 수립․ 리하고 이물신고 등의 소비자 불만

신고를 기록․ 리하여 이물 발생에 한 사 방 리가 요하다.

주류제조업소의 이물 리를 평가한 결과 업체별 이물 발생 방지 기 을 수립하고

리하는 항목에서 A등 업체는 4 만 의 1.3±1.9 이었으며,B등 업체는

0.6±1.4 ,C등 업체는 0.1±0.6 으로 나타났다.업체간 유의성 분석에서는 A등

업체와 B,C등 업체와 유의 인 차이를 보 다.이물신고 등 소비자 불만 신고를

기록․ 리 평가 역시 A등 업체 5 만 의 1.5±2.3 과 B,C등 업체 0.3±1.3 ,

0.0±0.0 의 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평가에서는 7 만 의 A 업체가 3.4±3.5 ,B등

업체가 1.2±2.7 ,C등 업체가 0.9±2.3 으로 평가되었으며,B,C등 업체 404개

업체 부분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개인 생의 경우

A등 업체는 종사자의 생복 생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등 업체와

C등 업체는 종사자의 부분이 생복와 생모를 미착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사자의 복장 등의 청결 여부,개인 생 리 여부 등의 항목 역시 A등 업체는

만족하 으나 B,C등 의 업체는 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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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주류제조업체의 일반 생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합계 45 22.2±10.9 0~45

일반 생 리

가.원료 수불 생산 기록 8 5.3±3.5 0~8

나.수질 검사 6 4.8±2.3 0~6

다.이물 리 9 1.5±2.6 0~9

라.건강 진단 7 1.9±3.1 0~7

마.개인 생 15 8.4±6.2 0~15

<표 18>3등 분류체계에서의 일반 생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원료 수불 생산 기록 6.6 ± 2.9
a

4.8 ± 3.6
b

3.1 ± 3.7
c

5.4 ± 3.5 31.43 <.001

수질 검사 5.3 ± 1.9
a

4.8 ± 2.4
a

3.3 ± 3.0
b

4.9 ± 2.3 14.5 <.001

이물 리 2.8 ± 3.4
a

0.9 ± 1.9
b

0.1 ± 0.6
c

1.5 ± 2.7 46.92 <.001

건강 진단 3.4 ± 3.5
a

1.2 ± 2.7
b

0.9 ± 2.3
b

2.0 ± 3.2 40.75 <.001

개인 생 12.9 ± 4.5
a

6.3 ± 5.7
b

1.8 ± 2.9
c

8.4 ± 6.3 153.77 <.001

합계 31.1 ± 8.5
a

18.0 ± 8.6
b

9.2 ± 5.5
c

22.2 ± 11.0 225.41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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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3등 분류체계에서의 일반 생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계서류/원료 수불 서류 3.2 ± 1.6
a

2.1 ± 2.0
b

1.3 ± 1.9
c

2.5 ± 1.9 35.32 <.001

/생산 기록 서류 3.4 ± 1.4
a

2.7 ± 1.9
b

1.8 ± 2.0
c

2.9 ± 1.8 20.82 <.001

수질 검사 5.3 ± 1.9
a

4.8 ± 2.4
a

3.3 ± 3.0
b

4.9 ± 2.3 14.5 <.001

이물 리/방지기 수립 1.3 ± 1.9
a

0.6 ± 1.4
b

0.1 ± 0.6
c

0.8 ± 1.6 19.65 <.001

/소비자불만 리 1.5 ± 2.3
a

0.3 ± 1.3
b

0.0 ± 0.0
b

0.7 ± 1.8 37.36 <.001

건강 진단 3.4 ± 3.5a 1.2 ± 2.7b 0.9 ± 2.3b 2.0 ± 3.2 40.75 <.001

개인 생/ 생복, 생모 5.0 ± 2.2
a

1.9 ± 2.8
b

0.2 ± 0.9
c

2.9 ± 3.0 132.4 <.001

/복장 청결 4.1 ± 1.9
a

1.5 ± 2.3
b

0.1 ± 0.8
c

2.4 ± 2.5 141.56 <.001

　 /반지 등 착용 3.8 ± 0.8
a

2.9 ± 1.8
b

1.5 ± 2.0
b

3.2 ± 1.6 50.08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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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부재료 리 평가결과

원․부재료 리는 원료 리 용기 리로 원료 리에 9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용기 리에 3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평가하 다(표 20). 원료

리에는 ① 원료 보 실은 생 으로 리되고 있는지 ② 원료는 바닥,벽 등과의

이격하여 보 하고 있는지 ③ 원료는 표시에 따라 한 온도로 리되고 있는지 ④

식품공 상에 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⑤ 부패․변질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⑥ 유통기한 이내의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⑦ 신고업체의

제품(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⑧ 식용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는지 ⑨ 사용기 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용기 리에는 ① 식품 생법에

합한 용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② 용기 등은 하게 보 리되고 있는지

③ 용기 등을 세척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를 하 다.

표 21에 3등 제로 구분한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원료 리의 경우 총 35 만

A등 업체는 34.3±1.9 으로 부분이 원료 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B등

업체 30.1±4.3 ,C등 업체 25.4±3.0으로 원·부재료 리가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용기 리의 경우 총 12 만 A등 업체가 10.4±2.0 ,

B등 업체가 8.7±2.6 ,C등 업체가 6.7±3.0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세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원료 리에서 원료 보 실의 생

리여부,원료의 바닥,벽 등과 이격하여 보 리여부,원료의 표시에 따른 한

온도 리여부 등은 A,B,C등 업체가 차이가 있었고,식품공 상에 합한 원료

사용여부,부패,변질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여부,유통기한 이내의 원료 사용 여부,

신고업체의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용 원료의 사용 여부, 사용기 에 따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는 A,B,C등 업체 모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용기 역시

모든 업체가 식품 생법에 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다만,용기 등의 한

보 리와 세척여부는 A,B,C등 업체가 차이를 보여주었고,B등 이하의

업체에서는 용기의 세척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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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주류제조업체의 원․부재료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합계 45 40.5±5.5 26~47

원․부재료 리

가.원료 리 35 31.3±4.3 22~35

나.용기 리 12 9.2±2.6 4~12

<표 21>3등 분류체계에서의 원·부재료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원료 리 34.3 ± 1.9
a

30.1 ± 4.3
b

25.4 ± 3.0
c

31.3 ± 4.3 161.61 <.001 c/b/a

용기 리 10.4 ± 2.0a 8.7 ± 2.6b 6.7 ± 3.0c 9.2 ± 2.7 53.51 <.001 c/b/a

합계 44.6 ± 2.9
a

38.8 ± 5.0
b

32.0 ± 4.4
c

40.5 ± 5.5 214.27 <.001 c/b/a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 81 -

<표 22>3등 분류체계에서의 원·부재료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원료 리/보 실 생 5.7 ± 1.4
a

2.8 ± 3.0
b

0.3 ± 1.3
c

3.7 ± 2.9 137.84 <.001

/이격 보 3.6 ± 1.2
a

2.5 ± 1.9
b

0.8 ± 1.6
c

2.8 ± 1.8 61.34 <.001

/ 정 온도 리 3.0 ± 0.0
a

2.8 ± 0.8
b

2.3 ± 1.3
c

2.8 ± 0.7 23.34 <.001

/ 합원료 사용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부패,변질 원료 5.0 ± 0.0 5.0 ± 0.0 5.0 ± 0.0 5.0 ± 0.0 - -

/유통기한 원료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신고제품 사용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식용외 원료 4.0 ± 0.0 4.0 ± 0.0 4.0 ± 0.0 4.0 ± 0.0 - -

/첨가물사용기 4.0 ± 0.0 4.0 ± 0.0 4.0 ± 0.0 4.0 ± 0.0 - -

용기 리/ 합 용기 4.0 ± 0.0 4.0 ± 0.0 4.0 ± 0.0 4.0 ± 0.0 - -

/ 정 보 4.7 ± 1.2
a

3.7 ± 2.2
b

2.0 ± 2.5
c

3.9 ± 2.0 40.93 <.001

　 /용기 세척 1.7 ± 1.5
a

1.1 ± 1.4
b

0.7 ± 1.3
b

1.3 ± 1.5 16.13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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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구류 리 평가결과

기구류는 내수성 재질의 기구류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기구류가 세척 등 청결하게

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표 23).기구류 리 평가 결과 종합 수 9 만 에서

7±3.1 으로 나타났고,최소 0 에서 최 9 만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에 3등 으로 구분한 결과를 나타내었다.A등 업체는 9 만

8.5±1.6 이었고,B등 업체는 6.4±3.3 ,C등 업체는 3.8±3.5 으로 각 등 간의

유의 인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등 업체와 C등 업체간의

차이가 있어 C등 의 40개 업체는 주류제조업체의 기구류 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구류 리의 세부항목별 평가 수를 분석한 결과(표 25)A등 업체의 경우

내수성 재질의 기구류를 사용하고 세척 등 청결하게 리하고 있는 반면에 C등

업체(0～44 )의 경우 내수성 재질의 기구류 사용 여부에서 5 만 의 1.8±2.4 ,세척

등 청결 리에서 4 만 의 2.0±2.0 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분의 업체가

주류제조에 합한 재질의 기구류를 사용하고,세척 등 청결하게 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C등 40개 업체는 주류제조에 합한 기구류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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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주류제조업체의 기구류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기구류 리 가.기구류 9 7±3.1 0~9

<표 24>3등 분류체계에서의 기구류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기구류 8.5 ± 1.6
a

6.4 ± 3.3
b

3.8 ± 3.5
c

7.0 ± 3.1 67.38 <.001

합계 8.5 ± 1.6
a

6.4 ± 3.3
b

3.8 ± 3.5
c

7.0 ± 3.1 67.38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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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등 분류체계에서의 기구류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기구류/내수성 재질 4.6 ± 1.4
a

3.2 ± 2.4
b

1.8 ± 2.4
c

3.6 ± 2.2 48.64 <.001

　 /세척 등 청결 3.9 ± 0.5a 3.2 ± 1.6b 2.0 ± 2.0c 3.4 ± 1.4 43.65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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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제조·공정 리 평가결과

제조․공정 리는 작업장 생을 8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평가하 다(표 26).①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② 생 으로 리되고 있는지 ③ 배수구는

청결하게 리되고 있는지 ④ 천장 등 등은 생 으로 리되고 있는지 ⑤

환기시설을 설치․ 리하고 있는지 ⑥ 발효실에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하고 리하고

있는지 ⑦ 발효․숙성조는 생 으로 리되고 있는지 ⑧ 병입 ,이물혼입 방지를

하여 하게 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이다.

제조․공정 리 평가 결과 종합 수 46 만 에서 29.4±13.7 으로 나타났고,

100 으로 환산하여 3등 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A등 234개 업체는 46

만 41.7±5.8 을 획득하 으며,B등 364개 업체는 24.3±10.7 ,C등 업체는

4.2±4.5 을 획득하여,각 등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특히 C등 업체는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항목별 각 등 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28와 같다.제조공정 리의 분석에는

작업장의 반 인 생 리에 하여 평가를 한 것으로 작업장의 분리․구획의 경우

A등 업체는 5 만 의 4.8±1.0 , B등 업체는 3.8±2.1 , C등 업체는

2.4±2.5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 작업장의 생 리 여부,배수구의

청결 리 항목에서 A등 업체에 비하여 B,C등 업체의 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천장 등 등의 생 리 평가항목에서는 A등 업체가 5 만 의

4.4±1.6 으로 합하 으나 B,C등 업체의 경우 1.6±2.4 ,0.0±0.0 으로 천장

등이 생 으로 리되고 있지 못함을 단할 수 있었다.특히 환기시설의

설치․ 리 여부 평가에서는 A등 업체를 제외하고 B,C등 업체가 모두 리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발효실의 방충․방서 시설 설치 리 여부 평가결과는 7 만 에 A등 업체가

6.0±2.5 , B등 업체가 2.7±3.4 , C등 업체가 0.0±0.0 으로 평가되었고,

발효․숙성조의 생 리 여부 평가에서는 6 만 에 A등 업체가 5.3±1.9 ,

B등 업체가 3.8±2.9 ,C등 업체가 0.9±2.2 으로 평가되었다.병입 ,이물혼입

방지를 한 리 여부에서는 A등 업체가 5.5±1.7 ,B등 업체가 4.3±2.7 ,

C등 업체가 0.5±1.6 으로 나타났고,A등 업체와 B,C등 업체가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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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주류제조업체의 제조․공정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제조 공정 리 가.작업장 생 46 29.4±13.7 0~46

<표 27>3등 분류체계에서의 제조·공정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작업장 생 41.7 ± 5.8
a

24.3 ± 10.7
b

4.2 ± 4.5
c

29.4 ± 13.8 442.99 <.001

합계 41.7 ± 5.8
a

24.3 ± 10.7
b

4.2 ± 4.5
c

29.4 ± 13.8 442.99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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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3등 분류체계에서의 제조·공정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작업장 생/분리,구획 4.8 ± 1.0a 3.8 ± 2.1b 2.4 ± 2.5c 4.1 ± 1.9 38.43 <.001

/청결상태 6.4 ± 1.9
a

2.8 ± 3.4
b

0.2 ± 1.1
c

3.9 ± 3.5 156.07 <.001

/배수구청결 4.9 ± 0.7
a

3.5 ± 2.3
b

0.3 ± 1.1
c

3.8 ± 2.1 124.75 <.001

/천장 등 생 4.4 ± 1.6a 1.6 ± 2.4b 0.0 ± 0.0c 2.6 ± 2.5 171.16 <.001

/환기시설 4.3 ± 1.7
a

1.8 ± 2.4
b

0.0 ± 0.0
c

2.6 ± 2.5 137.17 <.001

/방충망등시설 6.0 ± 2.5
a

2.7 ± 3.4
b

0.0 ± 0.0
c

3.7 ± 3.5 121.2 <.001

/발효조 덮개 5.3 ± 1.9a 3.8 ± 2.9b 0.9 ± 2.2c 4.2 ± 2.8 61.63 <.001

/병입 이물 리　 5.5 ± 1.7
a

4.3 ± 2.7
b

0.5 ± 1.6
c

4.5 ± 2.6 83.31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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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품 리 평가결과

제품 리는 보 ,검사,운송,표시기 을 분류로 하여 보 에서는 제품 보 실이

생 으로 리되고 있는지, 한 보 온도로 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고,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상온․냉장․냉동 등 한 운송 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표시기 에서는 제품명이 표시기 에 따라 합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와 유통기한 임의변경 ․변조가 없는지,유통기한의 설정근거에

따라 정하 는지에 하여 평가하 다.

제품 리의 평가에서 보 ,검사,운송,표시기 에 한 반 인 평가 결과,보

항목에서 만 9 7.6±2.8 ,검사 항목에서 만 3 1±1.4 ,운송 4 만

2.6±1.9 ,표시기 8 만 6.8±1.4 으로 평가되었다(표 29).제품 리

평가결과를 C등 으로 구분한 결과(표 30),보 ,검사,운송,표시기 에서는 각

등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표시기 에서는 A,B등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3등 과의 차이는 유의 으로 나타났다.제품 리의 세부항목별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와 같다.보 항목에서는 제품 보 실의 생 리 여부와

한 보 온도로 리 여부를 평가하 는데,A,B등 업체는 합하 으나 C등

업체는 보 실 생 리 여부에서 5 만 의 1.5±2.3 , 한 보 온도 리

여부에서 4 만 의 1.7±2.0 으로 평가되어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제품의

품질검사에서는 A 업체와 B등 업체와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반 으로

품질검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제품의 운송에서는 A등 업체의 경우 4

만 의 3.2±1.6 으로 합하 고, B, C등 업체는 2.4±2.0 , 1.5±2.0 으로

운송 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표시기 의 경우 제품명 등의 표시기 에 따른 합 표시 여부와 유통기한 임의변경

․변조 여부,유통기한의 설정근거에 따른 설정 여부를 평가하 는데,유통기한

임의변경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제품명 등도 표시기 에 맞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유통기한의 설정근거에 따른 설정 여부 항목에 하여 B,

C등 업체는 부족한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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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주류제조업체의 제품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합계 45 18.1±4.7 3~24

제품 리

가.보 9 7.6±2.8 0~9

나.검사 3 1±1.4 0~3

다.운송 4 2.6±1.9 0~4

라.표시기 8 6.8±1.4 3~8

<표 30>3등 분류체계에서의 제품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보 8.7 ± 1.1
a

7.4 ± 3.0
b

3.2 ± 3.9
c

7.6 ± 2.9 81.2 <.001

검사 1.3 ± 1.5
a

0.9 ± 1.4
b

0.2 ± 0.8
c

1.0 ± 1.4 14.28 <.001

운송 3.2 ± 1.6a 2.4 ± 2.0b 1.5 ± 2.0c 2.6 ± 1.9 21.84 <.001

표시기 7.0 ± 1.3
a

6.8 ± 1.5
a

6.2 ± 1.7
b

6.8 ± 1.5 6.22 <.01

합계 20.3 ± 3.1
a

17.5 ± 4.6
b

11.1 ± 5.1
c

18.1 ± 4.7 93.96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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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등 분류체계에서의 제품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보 /보 실 생 리 4.9 ± 0.6
a

4.1 ± 2.0
b

1.5 ± 2.3
c

4.2 ± 1.8 78.39 <.001

/ 정 온도 3.8 ± 0.8
a

3.4 ± 1.5
b

1.7 ± 2.0
c

3.4 ± 1.4 44.41 <.001

검사 1.3 ± 1.5
a

0.9 ± 1.4
b

0.2 ± 0.8
c

1.0 ± 1.4 14.28 <.001

운송 3.2 ± 1.6
a

2.4 ± 2.0
b

1.5 ± 2.0
c

2.6 ± 1.9 21.84 <.001

표시기 / 합여부 2.8 ± 0.7
a

2.6 ± 1.0
a

2.3 ± 1.3
b

2.7 ± 0.9 6.18 <.01

/유통기한변조등 3.0 ± 0.0 3.0 ± 0.0 3.0 ± 0.0 3.0 ± 0.0 - -

　 /유통기한근거설정 1.2 ± 1.0
a

1.2 ± 1.0
a

0.9 ± 1.0
b

1.2 ± 1.0 2.22 NS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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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타 리 평가결과

기타는 소독․세척제 화학약품 등은 별도로 분리․보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다.기타 항목에서는 분리보 에 한 평가를 수행하 는데,총 3 만

2.5±1 으로 나타났다(표 32).업체의 수 분포를 바탕으로 3등 화 하 을 때 A등

업체는 2.8±0.8 ,B등 2.5±1.1 으로 A,B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C등

업체의 경우 1.2±1.5 으로 A,B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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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주류제조업체의 기타 리 평가결과

(단 : 수)

구 분 만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기타 가.분리보 3 2.5±1 0~3

<표 33>3등 분류체계에서의 기타 리 평가 수

A등 (n=234) B등 (n=364) C등 (n=40) 체(n=638) f pvalue

분리보 /세척,소독제 2.8 ± 0.8
a

2.5 ± 1.1
a

1.2 ± 1.5
b

2.5 ± 1.1 41.32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 93 -

4.5등 제 평가

가. 역별 평가 수

탁주 제조업체의 생등 평가기 을 90 에서 100 을 A등 ,80 에서 90

미만을 B등 ,70 에서 80 미만을 C등 ,60 에서 70 미만을 D등 ,60

미만을 E등 으로 구분하 다.5등 으로 구분한 경우 각 등 별 업체 수는 A등

55개(8.6%),B등 119개(18.7%),C등 133개(20.8%),D등 157개(24.6%),E등

174개(27.3%)이었다.3등 제와 달리 5등 제의 경우 각 등 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생 리 차이를 세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에서는 종합 인 생 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시설 생 리의 경우 38

만 A등 업체는 35.4±3.6 ,B등 업체는 30.8±3.6 ,C등 업체는 27.5±4.5 ,

D등 업체는 24.3±3.9 ,E등 업체는 22.4±4.7 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통계분석을 한 결과 각 등 간의 유의 인 차이(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생 리,원·부재료 리 제조 공정 리 역시 시설 생 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다만 기구류 리의 경우 A,C등 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B등 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품 리에서는 C, D등 간의 차이가,

기타에서는 B, C, D등 간의 차이가 유의 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 인

평가 수에서는 100 만 A등 업체가 94.6±2.5 ,B등 업체가 84.3±2.9 ,

C등 업체가 74.7±2.9 ,D등 업체가 65.2±2.8 ,E등 업체가 49.8±7.6 으로

평가되었고,각 등 간 유의 (p<0.001)차이를 보여주었다.

3등 리와 유사하게 5등 구분에도 반 으로 각 등 별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이는 5등 제로 생등 을 나 어도 구분 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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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등 분류체계의 역별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 C등 (n=133) D등 (n=157) E등 (n=174) 체(n=638) f pvalue

시설 생 리 35.4±3.6
a

30.8± 3.6
b

27.5± 4.5
c

24.3± 3.9
d

22.4± 4.7
e

26.6±5.8 150.08 <.001

일반 생 리 39.3±4.1
a

30.3± 6.9
b

23.6± 9.2
c

18.9± 8.3
d

13.3± 6.9
e

22.2±11.0 171.36 <.001

원·부재료 리 46.4±1.4
a

44.4± 2.5
b

42.7± 3.9
c

40.0± 4.5
d

34.9± 4.7
e

40.5±5.5 160.25 <.001

기구류 8.9±0.5
a

8.4± 1.8
ab

8.0± 2.4
b

6.4± 3.2
c

5.3± 3.6
d

7.0±3.1 34.06 <.001

제조 공정 리 45.7±1.4
a

41.9± 5.2
b

35.2± 8.2
c

27.7± 7.8
d

12.9± 8.8
e

29.4±13.8 387.89 <.001

제품 리 21.8±2.0
a

20.3± 3.0
b

18.8± 3.8
c

18.2± 4.1
c

14.8± 5.4
d

18.1±4.7 46.79 <.001

기타 3.0±0.0
a

2.7± 0.9
b

2.7± 0.9
b

2.7± 0.9
b

2.0± 1.4
c

2.5±1.1 16.54 <.001

합계 94.6±2.5
a

84.3± 2.9
b

74.7± 2.9
c

65.2± 2.8
d

49.8± 7.6
e

69.1±15.3 1557.31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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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설 생 리 평가결과

시설 생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건축물에 한

평가 수는 638개 업체 모두 축산폐수,화학물질,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향을 받지 않은 곳에 건축물이 치하고,주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로 주류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벽 층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3등 구분,5등 구분과 계없이 모두 만 을 보여주었다(표 36).

출입구에 손·신발 세척기(소독기)가 설치 리되고 있는지에 한 평가의 경우

A등 55개 업체만 합하 고,B∼E등 의 업체는 부 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3등 구분(표 15)으로 하 을 때 234개 업체가 합한 것에 비하여 합한 업체 수가

어 5등 제가 3등 제에 비하여 세부 인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화장실 리에 한 평가의 경우 총 9 만 A등 업체가 8.7±1.2 ,B등

업체가 8.3±1.8 ,C등 업체가 7.8±2.2 으로 A등 과 C등 업체간의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나 A,B등 ,B,C등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3등 으로 구분하 을 때 차이를 보여 것에 비하여 상 업체가 부분 화장실

리가 잘 이루어져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수시설의 경우 3등 구분에서는 A,B등 의 차이가 없고,C등 간의 차이가

유의 으로 나타난 반면에(표 15),5등 구분에서는 총 11 만 A등

11.0±0.0 ,B등 10.5±1.7 ,C등 10.2±2.2 ,D등 10.4±1.8 으로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방충·방서시설 리에서는 A∼D등 업체간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나,D등 과

E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반 인 시설 생 리에서는 총 38 만

A등 업체 35.4±3.6 ,B등 업체 30.8±3.6 ,C등 업체 27.5±4.5 ,D등 업체

24.3±3.9 ,E등 업체 22.4±4.7 으로 각 등 업체간 차이가 유의 (p<0.001)으로

나타났다.

시설 생 리의 세부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36과 같다.건축물 지하수 취수원의

오염시설과 20m이상 거리 수여부 등은 각 등 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각

세부항목별로 생 리 평가 분포가 분산되어 있어 5등 구분이 3등 구분보다

업체의 시설 생 리 수 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96 -

<표 35>5등 분류체계에서의 시설 생 리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건축물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

출입구 3.1±2.5
a

0.7±1.7
b

0.5±1.4
b

0.1±0.6
c

0.0±0.0
c

0.5±1.5 71.14 <.001

화장실 8.7±1.2
a

8.3±1.8
ab

7.8±2.2
b

6.8±2.9
c

6.1±3.2
d

7.3±2.7 21.32 <.001

수시설 11.0±0.0
a
10.5±1.7

ab
10.2±2.2

ab
10.4±1.8

bc
9.7±3.0

c
10.2±2.2 5.22 <.001

방충·방서시설 6.6±1.6
a

5.4±3.0
b

3.1±3.5
c

1.0±2.5
d

0.6±2.0
d

2.6±3.4 103.71 <.001

합계 35.4±3.6
a
30.8±3.6

b
27.5±4.5

c
24.3±3.9

d
22.4±4.7

e
26.6±5.8 150.08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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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등 분류체계에서의 시설 생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 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건축물/건물 치 3.0± 0.0 3.0± 0.0 3.0±0.0 3.0± 0.0 3.0± 0.0 3.0±0.0 - -

/작업장분리 3.0± 0.0 3.0± 0.0 3.0±0.0 3.0± 0.0 3.0± 0.0 3.0±0.0 - -

출입구 3.1± 2.5
a

0.7± 1.7
b

0.5±1.4
b

0.1± 0.6
c

0.0± 0.0
c

0.5±1.5 71.14 <.001

화장실/내수 처리 2.9± 0.4
a

2.9± 0.5
a

2.7±0.9
a

2.3± 1.3
b

2.2± 1.3
b

2.5±1.1 13.05 <.001

/작업장 분리 2.0± 0.0
a

2.0± 0.2
a

2.0±0.2
a

1.9± 0.4
ab

1.8± 0.6
b

1.9±0.4 5.01 <.001

/손세척 시설 3.8± 0.9
a

3.4± 1.4
ab

3.1±1.7
b

2.5± 1.9
c

2.1± 2.0
d

2.8±1.8 17.14 <.001

수시설/취수원 거리 4.0± 0.0 4.0± 0.4 3.9±0.5 3.9± 0.5 3.8± 0.8 3.9±0.6 2.10 NS

/청소 5.0± 0.0
a

4.6± 1.3
ab

4.5±1.5
bc

4.6± 1.4
bc

4.2± 1.9
c

4.5±1.5 4.01 <.01

/시건장치 2.0± 0.0
a

1.9± 0.4
ab

1.8±0.7
bc

1.9± 0.5
ab

1.7± 0.7
c

1.8±0.6 5.14 <.001

방충·방서시설 6.6± 1.6
a

5.4± 3.0
b

3.1±3.5
c

1.0± 2.5
d

0.6± 2.0
d

2.6±3.4 103.71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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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반 생 리 평가결과

일반 생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3등 으로

구분하 을 때(표 18)일반 생 리에서는 수질검사 건강진단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각 등 간 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리체계 5등 구분에서는

원료 수불 생산 기록에서 A∼C등 과 E등 과의 차이를 수질검사에서는

A∼B등 ,C∼D등 ,E등 의 차이를 건강 진단 항목과 개인 생 평가항목에서 각

등 간 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 인 일반 생 리 평가에서는 총

45 A등 39.3±4.1 ,B등 30.3±6.9 ,C등 23.6±9.2 ,D등 18.9±8.3 ,

E등 13.3±6.9 으로 3등 구분을 하 을 때 A등 31.1±8.5 ,B등 18.0±8.6 ,

C등 9.2±5.5 에 비해 등 간 수가 상향됨을 알 수 있었다.이는 주류제조업체의

반 인 일반 생 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등 별

생 리 방향을 확립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38과 같다.원료 수불 생산 기록의 경우 A등 업체

55개는 모두 만족하 고, B∼E등 업체와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수질

검사항목에서는 총 6 만 A∼D등 업체는 5.0 이상의 수분포를 보여주는

반면 E등 174개 업체는 4.1±2.8 의 수를 보여주었다.3등 으로 구분(표 18)할

때와 비교한 결과 3등 에서는 598개 업체가 합한 반면에 5등 에서는 464개 업체가

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물 리의 경우 반 으로 모든 업체에서 리가 소홀함을 알 수 있었고,

5등 으로 구분하 을 때 총 9 만 A등 5.0±3.7 ,B등 2.6±3.2 ,C등

1.2±2.2 ,D등 1.0±1.9 ,E등 0.4±1.4 으로 이물발생 방지 기 수립 리,

이물신고 등 소비자 불만 신고를 기록· 리하는 체계가 주류제조업체에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건강진단과 개인 생 항목에서는 3등 구분,5등 구분 모두 각 등 간 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다만 종사자의 복장 등의 청결 여부와 개인 생 리 여부를

부분의 주류제조업체에서 잘 지키고 있어 3등 제로 구분할 때보다 5등 으로

구분할 때 수 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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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5등 분류체계에서의 일반 생 리 평가 수

　 A등 (n=55)B등 (n=119) D등 (n=157) C등 (n=133) E등 (n=174) 체(n=638) f pvalue

원료 수불

생산 기록
8.0±0.0

a
6.7± 2.8

b
4.9± 3.6

c
5.5± 3.4

c
3.9± 3.8

d
5.4±3.5 22.24 <.001

수질 검사 5.8±1.1
a

5.2± 2.1
ab

5.0± 2.2
b

5.1± 2.1
b

4.1± 2.8
c

4.9±2.3 8.46 <.001

이물 리 5.0±3.7
a

2.6± 3.2
b

1.0± 1.9
cd

1.2± 2.2
c

0.4± 1.4
d

1.5±2.7 48.07 <.001

건강 진단 5.7±2.7
a

2.9± 3.5
b

1.0± 2.4
d

1.9± 3.1
c

1.1± 2.6
d

2.0±3.2 35.08 <.001

개인 생 14.8±1.5
a
13.0± 4.4

b
6.9± 5.7

d
9.7± 5.9

c
3.7± 4.7

e
8.4±6.3 90.86 <.001

합계 39.3±4.1
a
30.3± 6.9

b
18.9± 8.3

d
23.6± 9.2

c
13.3± 6.9

e
22.2±11.0 171.36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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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등 분류체계에서의 일반 생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B등 (n=119) 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계서류/원료 수불 서류 4.0±0.0
a
3.2± 1.6

b
2.5± 1.9

c
2.2± 2.0

cd
1.8± 2.0

d
2.5±1.9 22.29 <.001

/생산 기록 서류 4.0±0.0
a
3.4± 1.4

b
3.0± 1.7

bc
2.8± 1.9

c
2.2± 2.0

d
2.9±1.8 17.14 <.001

수질 검사 5.8±1.1a 5.2± 2.1ab 5.1± 2.1b 5.0± 2.2b 4.1± 2.8c 4.9±2.3 8.46 <.001

이물 리/방지기 수립 2.2±2.0
a
1.3± 1.9

b
0.6± 1.4

c
0.6± 1.4

c
0.4± 1.2

c
0.8±1.6 19.11 <.001

/소비자불만 리 2.8±2.5
a
1.3± 2.2

b
0.6± 1.7

c
0.4± 1.4

cd
0.1± 0.5

d
0.7±1.8 36.65 <.001

건강 진단 5.7±2.7
a
2.9± 3.5

b
1.9± 3.1

c
1.0± 2.4

d
1.1± 2.6

d
2.0±3.2 35.08 <.001

개인 생/ 생복, 생모 5.9±0.8
a
5.0± 2.3

b
3.5± 3.0

c
2.0± 2.8

d
1.0± 2.2

e
2.9±3.0 74.32 <.001

/복장 청결 4.9±0.7
a
4.2± 1.9

b
2.7± 2.5

c
1.6± 2.3

d
0.7± 1.7

e
2.4±2.5 81.41 <.001

　 /반지 등 착용 4.0±0.0
a
3.8± 0.8

ab
3.5± 1.4

bc
3.3± 1.5

c
2.1± 2.0

d
3.2±1.6 35.78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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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부재료 리 평가결과

원·부재료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원·부재료는

부분의 주류제조업체에서 정하게 리되고 있음을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등 리 3등 구분과 유사하게 5등 구분에서도 원료 리는 부분의 업체에서

만 으로 평가되었고,원료 보 실의 생 리 원료의 바닥,벽 등과의

이격보 , 한 온도로 리 등 부분의 항목에서 만 에 가까운 수로

평가되었다.

용기 리의 경우 식품 생법에 합한 용기 등을 사용하 고,용기 등의 한

보 · 리의 경우 총 5 만 A등 5.0±0.0 ,B등 4.7±1.1 ,C등 4.1±1.9 ,

D등 3.9±2.1 ,E등 3.0±2.5 으로 A∼B등 ,C∼D등 ,E등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표 40).용기 등의 세척에서는 3 만 A등 2.5±1.2 ,B등

1.5±1.5 ,C등 1.3±1.5 ,D등 1.0±1.4 ,E등 1.0±1.4 으로 A,B등 과

C∼E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마.기구류 리 평가결과

기구류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체 9 만

A등 의 경우 8.9±0.5 ,B등 8.4±2.4 ,C등 8.0±2.4 ,D등 6.4±3.2 ,E등

5.3±3.6 으로 A,B등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C∼E등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42와 같다.내수성 재질의 기구류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한 평가에서는 5 만 A등 55개 업체는 모두 만족하 고,B등 업체의

경우 4.5±1.6 ,C등 업체의 경우 4.2±1.8 ,D등 업체 3.1±2.4 ,E등 업체

2.7±2.5 으로 A∼C등 업체의 경우 한 기구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기구류의 세척 등 청결여부에서는 4 만 A등 3.9±0.5 ,B등 3.9±0.5 ,

C등 3.8±1.0 으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D등 3.4±1.4 ,E등 2.6±1.9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기구류의 경우 3등 으로 구분하 을 때 각 등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 반면,5등 으로 구분하 을 때에는 A,B등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C∼E등 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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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5등 분류체계에서의 원·부재료 리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 C등 (n=133) D등 (n=157) E등 (n=174) 체(n=638) f pvalue

원료 리 34.9±0.5
a

34.2± 2.0
a

33.2± 3.0
b

31.2± 3.9
c

27.0± 3.7
d

31.3±4.3 135.51 <.001

용기 리 11.5±1.2
a

10.2± 1.9
b

9.4± 2.5
c

8.9± 2.5
c

7.9± 3.0
d

9.2±2.7 29.56 <.001

합계 46.4±1.4
a

44.4± 2.5
b

42.7± 3.9
c

40.0± 4.5
d

34.9± 4.7
e

40.5±5.5 160.25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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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5등 분류체계에서의 원·부재료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원료 리/보 실 생 6.0±0.0
a

5.5±1.6
ab

5.2±2.1
b

3.4± 3.0
c

0.9± 2.1
d

3.7±2.9 123.35 <.001

/이격 보 3.9±0.5
a

3.6±1.2
a

3.2±1.6
b

2.9± 1.8
b

1.5± 1.9
c

2.8±1.8 42.46 <.001

/ 정 온도 리 3.0±0.0
a

3.0±0.0
a

2.9±0.6
a

2.9± 0.5
a

2.6± 1.1
b

2.8±0.7 10.96 <.001

/ 합원료 사용 3.0±0.0 3.0±0.0 3.0±0.0 3.0± 0.0 3.0± 0.0 3.0±0.0 - -

/부패,변질 원료 5.0±0.0 5.0±0.0 5.0±0.0 5.0± 0.0 5.0± 0.0 5.0±0.0 - -

/유통기한 원료 3.0±0.0 3.0±0.0 3.0±0.0 3.0± 0.0 3.0± 0.0 3.0±0.0 - -

/신고제품 사용 3.0±0.0 3.0±0.0 3.0±0.0 3.0± 0.0 3.0± 0.0 3.0±0.0 - -

/식용외 원료 4.0±0.0 4.0±0.0 4.0±0.0 4.0± 0.0 4.0± 0.0 4.0±0.0 - -

/첨가물사용기 4.0±0.0 4.0±0.0 4.0±0.0 4.0± 0.0 4.0± 0.0 4.0±0.0 - -

용기 리/ 합 용기 4.0±0.0 4.0±0.0 4.0±0.0 4.0± 0.0 4.0± 0.0 4.0±0.0 - -

/ 정 보 5.0±0.0
a

4.7±1.1
a

4.1±1.9
b

3.9± 2.1
b

3.0± 2.5
c

3.9±2.0 20.96 <.001

　 /용기 세척 2.5±1.2
a

1.5±1.5
b

1.3±1.5
bc

1.0± 1.4
c

1.0± 1.4
c

1.3±1.5 13.03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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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등 분류체계에서의 기구류 리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 C등 (n=133) D등 (n=157) E등 (n=174) 체(n=638) f pvalue

기구류 8.9± 0.5
a

8.4± 1.8
ab

8.0± 2.4
b

6.4± 3.2
c

5.3± 3.6
d

7.0±3.1 34.06 <.001

합계 8.9± 0.5
a

8.4± 1.8
ab

8.0± 2.4
b

6.4± 3.2
c

5.3± 3.6
d

7.0±3.1 34.06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표 42>5등 분류체계에서의 기구류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기구류/내수성 재질 5.0±0.0
a
4.5±1.6

ab
4.2± 1.8

b
3.1± 2.4

c
2.7± 2.5

c
3.6±2.2 24.82 <.001

　 /세척 등 청결 3.9±0.5
a
3.9±0.5

a
3.8± 1.0

a
3.4± 1.4

b
2.6± 1.9

c
3.4±1.4 24.26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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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제조·공정 리 평가결과

제조·공정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제조·공정 리

역시 3등 으로 구분하 을 때 각 등 별 차이를 보여 것과 같이 5등 으로

구분하 을 때에도 각 등 별 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총 46 만 A등

45.7±1.4 , B등 41.9±5.2 , C등 35.2±8.2 , D등 27.7±7.8 , E등

12.9±8.8 으로 각 등 간의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다.작업장의 분리·구획 여부에서는 5 만

A등 4.9±0.7 , B등 4.8±0.9 , C등 4.4±1.6 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D,

E등 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3등 구분(표 28)에서는 A,B,C등 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5등 구분에서는 3등 이상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 인 주류제조업체의 작업장 분리·구획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단되며,

5등 분류체계가 이에 한 생 리 평가를 반 해 것으로 사료된다.작업장의

생 리 여부,작업장 배수구의 청결 리,천장 등 등의 생 리

항목에서는 A∼B등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환기시설의 경우 3등 체계에서 404개

업체가 부 합 한 것에 비하여 5등 분류에서는 331개 업체가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실의 방충·방서 시설 설치 리 여부,발표·숙성조의 생 리 여부,병입 ,

이물혼입 방지를 한 리 여부는 3등 체계와 5등 체계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일반 으로 3등 체계에서는 각 등 간 유의 인 차이를 보여 반면에,

5등 체계에서는 제조․공정 리가 잘 이루어진 A와 B등 간의 차이 리가

미흡한 C～E등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A～B등 과 C～E등 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제품 리 평가결과

제품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보 항목을

5등 으로 구분한 결과 총 9 A등 8.9±0.8 ,B등 8.9±0.7 ,C등 8.1±2.1 ,

D등 8.0±2.5 ,E등 5.7±4.0 으로 A∼C등 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D,

E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검사항목의 경우에는 A등 과 B∼D등 ,E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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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주었고,운송의 경우 A등 과 B∼E등 의 차이를,표시기 의 경우

A∼D등 과 E등 의 유의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평가결과는 표 46과 같다.제품 보 실의 생 리 여부에서는 5

만 A∼B등 174개 업체가 모두 만 으로 E등 업체가 3.0±2.5 으로

구분되었고, 한 보 온도로 리 여부 항목에서는 A∼D등 업체가 유사하고,

E등 업체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품질검사의 실시여부 항목(3 )에서는

A등 (2.0±1.4 )을 제외하고 B∼E등 의 주류제조업체 모두 품질검사를 제 로

실시하지 않았다.표시기 유통기한을 임으로 ·변조하지는 않았으며,제품명의

표시기 에 따른 합한 표시와 유통기한의 설정근거에 따른 설정 역시 부분의

업체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타 리 평가결과

기타 리를 5등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총 3 만

A등 3.0±0.0 , B등 2.7±0.9 , C등 2.7±0.9 , D등 2.7±0.9 , E등

2.0±1.4 으로 A등 과 B∼D등 ,E등 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여주었다.등 리

기 3등 으로 구분한 결과(표 33)에서는 A등 과 B등 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으나,5등 구분에서는 세분화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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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등 분류체계에서의 제조·공정 리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 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작업장 생 45.7±1.4
a

41.9± 5.2
b

35.2± 8.2
c

27.7±7.8
d

12.9± 8.8
e

29.4±13.8 387.89 <.001

합계 45.7±1.4
a

41.9± 5.2
b

35.2± 8.2
c

27.7±7.8
d

12.9± 8.8
e

29.4±13.8 387.89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표 44>5등 분류체계에서의 제조·공정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 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작업장 생/분리,구획 4.9±0.7a 4.8±0.9a 4.4± 1.6a 3.9±2.1b 3.2± 2.4c 4.1±1.9 18.11 <.001

/청결상태 7.0±0.0a 6.5±1.8a 5.4± 2.9b 3.4±3.5c 0.6± 1.9d 3.9±3.5 141.87 <.001

/배수구청결 5.0±0.0
a

4.9±0.6
a

4.4± 1.7
b
4.0±2.0

b
2.1± 2.5

c
3.8±2.1 60.80 <.001

/천장 등 생 5.0±0.0
a

4.5±1.5
a

3.5± 2.3
b
2.0±2.5

c
0.3± 1.2

d
2.6±2.5 134.45 <.001

/환기시설 5.0±0.0
a

4.4±1.6
b

3.1± 2.4
c
2.2±2.5

d
0.6± 1.6

e
2.6±2.5 93.91 <.001

/방충망등시설 6.9±0.9
a

6.0±2.5
b

4.7± 3.3
c
3.0±3.5

d
1.1± 2.5

e
3.7±3.5 78.46 <.001

/발효조 덮개 5.9±0.8
a

5.4±1.8
a

4.6± 2.5
b
4.4±2.6

b
2.3± 2.9

c
4.2±2.8 40.60 <.001

/병입 이물 리　 6.0±0.0
a

5.3±1.9
b

5.1± 2.2
b
4.8±2.4

b
2.7± 3.0

c
4.5±2.6 36.21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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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5등 분류체계에서의 제품 리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 E등 (n=174) 체(n=638) f pvalue

보 8.9±0.8
a

8.9±0.7
a

8.1±2.1
ab

8.0± 2.5
b

5.7± 4.0
c

7.6±2.9 34.12 <.001

검사 2.0±1.4a 1.3±1.5b 1.0±1.4b 1.0± 1.4b 0.5± 1.1c 1.0±1.4 13.39 <.001

운송 3.9±0.5
a

3.1±1.7
b

2.7±1.9
bc

2.3± 2.0
c

2.2± 2.0
c

2.6±1.9 12.34 <.001

표시기 7.0±1.1
a

7.1±1.2
a

7.0±1.4
a

7.0± 1.5
a

6.4± 1.6
b

6.8±1.5 5.91 <.001

합계 21.8±2.0
a
20.3±3.0

b
18.8±3.8

c
18.2± 4.1

c
14.8± 5.4

d
18.1±4.7 46.79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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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5등 분류체계에서의 제품 리 세부항목별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보 /보 실 생 리 5.0±0.0a 5.0±0.0a 4.6±1.4ab 4.4±1.7b 3.0±2.5c 4.2±1.8 34.65 <.001

/ 정 온도 3.9±0.8
a

3.9±0.7
a

3.5±1.3
a

3.6±1.2
a

2.7±1.9
b

3.4±1.4 17.71 <.001

검사 2.0±1.4
a

1.3±1.5
b

1.0±1.4
b

1.0±1.4
b

0.5±1.1
c

1.0±1.4 13.39 <.001

운송 3.9±0.5
a

3.1±1.7
b

2.7±1.9
bc

2.3±2.0
c

2.2±2.0
c

2.6±1.9 12.34 <.001

표시기 / 합여부 2.9±0.4
a

2.8±0.8
ab

2.8±0.7
ab

2.7±1.0
bc

2.4±1.2
c

2.7±0.9 5.32 <.001

/유통기한변조등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유통기한근거설정 1.1±1.0ab 1.3±1.0a 1.2±1.0ab 1.3±1.0a 0.9±1.0b 1.2±1.0 3.58 <.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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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5등 분류체계에서의 기타 리 평가 수

　 A등 (n=55)B등 (n=119)C등 (n=133)D등 (n=157)E등 (n=174) 체(n=638) f pvalue

분리보 /세척,소독제 3.0±0.0
a

2.7±0.9
b

2.7±0.9
b

2.7±0.9
b

2.0±1.4
c

2.5±1.1 16.54 <.001

1)Mean±SD

2)Meanswithsuperscripts(a>b)withinarow aresignificantlydifferentfrom eachatα=0.05byDuncan'smultipleran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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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리 수 에 따른 미생물 검사 결과

탁주 1차 발효 후 2일 환경(pH 3.55,알코올 함량 9.1%)과 2차 발효 후 5일 환경(pH

3.84,알코올 함량 11.97%)에서의 일반세균수 변화는 각각 8.70logCFU/ml,8.38log

CFU/ml으로 일반세균수 감소가 거의 없었다[44].

탁주 85건을 미생물 검사한 결과, 장균군은 82건 3건 검출(3.6%)되었고 바실러스

세 우스 정성분석 결과 47건 검출(55.3%)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발효주에 규격에

장균군 장균 신설과 바실러스세 우스 정략규격을 제안한 보고도 있었다[61].

본 연구에서는 주류제조업체의 생 리 수 에 따라 미치는 제품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하여 유통 인 탁주를 43건을 수거하여 장균군, 장균,황색포도상

구균,바실러스세 우스 등 총 4종에 한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 다. 장균균,

장균,황색포도상구균은 각각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들 생지표 균이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생수 과 균과의 상 계가 은 것을 알 수 있었다.바실러스

세 우스는 9건(21%)에서 검출되었으며,검출결과를 보면 생수 을 3등 으로

구분할 경우 A등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B등 에서 3건,C등 에서 6건이 검출

되었고 C등 에서도 하 수 최하 수인 41.5～35.4 에서 각각 20CFU/ml,30

CFU/ml80CFU/ml이 검출되었다(표 48).

생수 을 5등 으로 구분할 경우 A등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B ,C 에서

2건,D 에서 1건이 검출되었으며 E 에서 3건이 검출되었다(표 49). 생 리수

수 35.4～84.4 에서 30건 9건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면서 검출된 것은 생 리

효율성을 높이 해 생 리 수 등 을 3등 보다는 5등 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바실러스세 우스는 생수 3등 으로 구분할 경우와

5등 으로 구분할 경우 A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최하 등 에서 바실러스

세 우스 검출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바실러스세 우tm는 생수 지표와 연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바실러스세 우스의 경우 곡류 등에 리 분포되어

있는 균으로 식품공 상에 장류 소스류,복합조미식품,김치류,젓갈류, 임식품,

조림식품에 g당 10,000이하로 규정되어 있고,이외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 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g당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해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나,탁주의 규격 규제 신설은 세 탁주제조업체의 제조환경 개선과 탁주의

생․안 리 측면에서 탁주에 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 112 -

<표 48>주류제조업체 생수 3등 구분에 따른 제품의 미생물 검사 결과

등 연번 총합 수　 장균군　 장균　 황생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 우스　

A

1 98.1 N.D. N.D. N.D. N.D.

2 96.7 N.D. N.D. N.D. N.D.

3 94.8 N.D. N.D. N.D. N.D.

4 94.8 N.D. N.D. N.D. N.D.

5 94.8 N.D. N.D. N.D. N.D.

6 93.4 N.D. N.D. N.D. N.D.

7 92.5 N.D. N.D. N.D. N.D.

8 89.6 N.D. N.D. N.D. N.D.

9 87.7 N.D. N.D. N.D. N.D.

10 87.7 N.D. N.D. N.D. N.D.

11 84.9 N.D. N.D. N.D. N.D.

12 84.4 N.D. N.D. N.D. 10CFU/ml

13 83.5 N.D. N.D. N.D. N.D.

14 82.5 N.D. N.D. N.D. N.D.

15 82.1 N.D. N.D. N.D. 40CFU/ml

16 81.1 N.D. N.D. N.D. N.D.

17 81.1 N.D. N.D. N.D. N.D.

18 77.4 N.D. N.D. N.D. 10CFU/ml

19 76.9 N.D. N.D. N.D. N.D.

B

1 75.0 N.D. N.D. N.D. N.D.

2 72.6 N.D. N.D. N.D. 10CFU/ml

3 71.7 N.D. N.D. N.D. N.D.

4 68.9 N.D. N.D. N.D. 10CFU/ml

5 67.5 N.D. N.D. N.D. N.D.

6 67.0 N.D. N.D. N.D. N.D.

7 65.6 N.D. N.D. N.D. N.D.

8 64.6 N.D. N.D. N.D. N.D.

9 62.7 N.D. N.D. N.D. N.D.

10 61.8 N.D. N.D. N.D. N.D.

11 59.4 N.D. N.D. N.D. N.D.

12 59.0 N.D. N.D. N.D. N.D.

13 59.0 N.D. N.D. N.D. N.D.

14 55.2 N.D. N.D. N.D. N.D.

15 46.7 N.D. N.D. N.D. N.D.

16 46.7 N.D. N.D. N.D. N.D.

17 45.3 N.D. N.D. N.D. N.D.

C

1 43.4 N.D. N.D. N.D. 10CFU/ml

2 43.4 N.D. N.D. N.D. N.D.

3 41.5 N.D. N.D. N.D. 20CFU/ml

4 37.3 N.D. N.D. N.D. 80CFU/ml

5 35.4 N.D. N.D. N.D. 30CFU/ml

6 33.5 N.D. N.D. N.D. N.D.

7 31.1 N.D. N.D. N.D. N.D.

  

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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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주류제조업체 생수 5등 구분에 따른 제품의 미생물 검사 결과

등 연번 총합 수　 장균군　 장균　 황생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 우스　

A

1 98.1 N.D. N.D. N.D. N.D.

2 96.7 N.D. N.D. N.D. N.D.

3 94.8 N.D. N.D. N.D. N.D.

4 94.8 N.D. N.D. N.D. N.D.

5 94.8 N.D. N.D. N.D. N.D.

6 93.4 N.D. N.D. N.D. N.D.

7 92.5 N.D. N.D. N.D. N.D.

B

1 89.6 N.D. N.D. N.D. N.D.

2 87.7 N.D. N.D. N.D. N.D.

3 87.7 N.D. N.D. N.D. N.D.

4 84.9 N.D. N.D. N.D. N.D.

5 84.4 N.D. N.D. N.D. 10CFU/ml

6 83.5 N.D. N.D. N.D. N.D.

7 82.5 N.D. N.D. N.D. N.D.

8 82.1 N.D. N.D. N.D. 40CFU/ml

9 81.1 N.D. N.D. N.D. N.D.

10 81.1 N.D. N.D. N.D. N.D.

C

1 77.4 N.D. N.D. N.D. 10개

2 76.9 N.D. N.D. N.D. N.D.

3 75.0 N.D. N.D. N.D. N.D.

4 72.6 N.D. N.D. N.D. 10CFU/ml

5 71.7 N.D. N.D. N.D. N.D.

D

1 68.9 N.D. N.D. N.D. 10CFU/ml

2 67.5 N.D. N.D. N.D. N.D.

3 67.0 N.D. N.D. N.D. N.D.

4 65.6 N.D. N.D. N.D. N.D.

5 64.6 N.D. N.D. N.D. N.D.

6 62.7 N.D. N.D. N.D. N.D.

7 61.8 N.D. N.D. N.D. N.D.

E

1 59.4 N.D. N.D. N.D. N.D.

2 59.0 N.D. N.D. N.D. N.D.

3 59.0 N.D. N.D. N.D. N.D.

4 55.2 N.D. N.D. N.D. N.D.

5 46.7 N.D. N.D. N.D. N.D.

6 46.7 N.D. N.D. N.D. N.D.

7 45.3 N.D. N.D. N.D. N.D.

8 43.4 N.D. N.D. N.D. 10CFU/ml

9 43.4 N.D. N.D. N.D. N.D.

10 41.5 N.D. N.D. N.D. 20CFU/ml

11 37.3 N.D. N.D. N.D. 80CFU/ml

12 35.4 N.D. N.D. N.D. 30CFU/ml

13 33.5 N.D. N.D. N.D. N.D.

14 31.1 N.D. N.D. N.D. N.D.

N.D.:Not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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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등 제와 5등 제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탁주 제조업체를 생 안 수 수에 따라 우선 3등 으로

분석하고,이와 더블어 세분화하여 5등 으로 분류하여,각 등 에 따른 생·

안 수 의 유의 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 다.분석결과 3등 5등

모두 각 등 간에 생 안 수 은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일부

평가 요소의 경우에는 3등 보다 5등 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할 경우 좀 더

차별화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각 그룹별 해당 업체의 수는 그림 15와 같으며,3등 제의 경우 A등 에

해당되는 업체는 체 638개 업체 234개 업체가 해당되었고,B등 은 364개,

C등 은 40개의 업체가 해당되었다.A등 업체는 체의 36.7%,B등 업체는

57.0%,C등 업체는 6.3%로 부분이 B등 업체에 분포되어 있었으나,5등 제의

경우 A등 55개(8.6%), B등 119개(18.7%), C등 133개(20.8%), D등

157개(24.6%),E등 174개(27.3%)로서,3등 제와 달리 5등 제의 경우 각 등 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생 리 차이를 세부 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생 리 평가결과의 경우에도 각 세부항목별로 생 리 평가 분포가

분산되어 있어 5등 구분이 3등 구분보다 업체의 시설 생 리 수 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생 리 평가결과 건강진단과 개인 생 항목에서는 3등 구분,5등

구분 모두 각 등 간 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다만 종사자의 복장 등의 청결

여부와 개인 생 리 여부를 부분의 주류제조업체에서 잘 지키고 있어 3등 제로

구분할 때보다 5등 으로 구분할 때 수 분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구류의 경우 3등 으로 구분하 을 때 각 등 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 반면,

5등 으로 구분하 을 때에는 A,B등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C∼E등 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효실의 방충·방서 시설 설치 리 여부,발표·숙성조의 생 리 여부,병입 ,

이물혼입 방지를 한 리 여부는 3등 체계와 5등 체계와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3등 체계에서는 각 등 간 유의 인 차이를 보여 반면에,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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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서는 A∼B등 과 C∼E등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이는 반 으로 평가

수가 높고 리가 미흡한 업체 수가 많을 경우,3등 체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5등 체계에서는 차이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등 별 제품에 한 미생물학 시험결과로는 5등 으로 구분할 경우

A등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B등 ,C등 에서 각각 2건,D등 에서 1건이

검출되었으며 E등 에서 3건이 검출되었고, 생 리수 수 35.4～84.4 에서 30건

9건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면서 검출된 것은 생 리 효율성을 높이 해 생 리

수 등 을 3등 보다는 5등 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바실러스세 우스는 생수 3등 으로 구분할 경우와 5등 으로 구분할 경우

A등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최하 등 에서 바실러스세 우스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바실러스세 우스는 생수 지표와 연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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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제 언

우리나라 주류 정책은 역사 으로 국가 재원확보를 한 조세정책과 식량문제해결을

한 양곡정책 인 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고 주류 산업지원정책과 주류

소비자보호정책은 간과되어 왔다.1989년 한미포도주 상,WTO를 통한 주세율의

조정요구,한․칠 FTA사례 등의 결과와 같이 그동안 징세 주의 규제 지향 이고

개방화와 세계화에 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실에서 우리나라의 주류산업에는 큰

향을 받고 있다[86].정부는 시 요구에 부응하는 주류정책을 펼쳐야 하고

주류제조업체들은 세분화되고 있는 주류 소비자들의 트 드 변화에 맞추어 고 화,

차별화된 주류 제품 등을 계속 개발해 출시하여야 할 것이다[21].

국내 탁주 생․안 리는 주류시장의 확 와 2008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

소비자 이물혼입사례에서 주류가 6.6%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가 주류에 한 불안과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탁주 등 주류에 안 리가 필요하다[58].본 연구에서는 탁주

등 주류 산업 황 제외국의 생등 리 제도 사례를 살펴 본 후 탁주 제조업체에

한 생 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율 인 생 리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주류 리 업무를 국세청에서 담하 으나,주류시장

변화에 극 이고 능동 으로 응하기 하여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 약

(MOU)을 체결함으로써 주류 안 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 되었다.이로써 식품안

문 기 인 식약처가 주류 안 업무를 장함에 따라 주류의 안 성 문제에 해

문 ·종합 ·선제 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식품 련 업체에 생등 을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한 평가제와 음식 평가제,미국,캐나다, 국,일본 등의

음식 등 제 사례가 있었다.이러한 등 제도를 주류제조업체에 용하여 으로서

주류에 한 효율 이고 체계 인 안 리 방안 마련을 한 기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638개 탁주 제조업체에 한 시설 생 리,일반 생 리,원․부재료 리,

기구류 리,제조․공정 리,제품 리,기타 등에 해 분석하 다.

1)시설 생 리,원․부재료 리,기구류 리,기타 등은 양호하 으나,일반

생 리 제조․공정 리는 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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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 리 제조․공정 리에서는 업체 간의 생 리 수 이 격차가

있었다. 한 생 리가 필요한 일반 생 리 평가결과, 생 수는 45

만 평균 22.2±10.9 으로 일반 생 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최소

0 에서 최 45 으로 상하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약했던 항목은 이물 리,건강 진단 개인 생분야로 일반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비하여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를 세부 으로

살펴보면,이물신고 등의 소비자 불만 신고를 기록․ 리하여 이물 발생에 한

사 방 리가 필요하고, 염병환자 는 보균자로 부터 탁주 오염방지를

한 개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이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특히 탁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탁주 제조 용수는 미생물,유기물, 속,동물사육장

등으로부터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안 한 탁주를 생산하여야 하나 생수 하

업체는 부분 주기 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그리고 제조․공정 리 평가 결과 종합 수 46 만 에서 29.4±13.7 으로

나타났고, 생수 하 업체는 주로 발효실의 방충․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발효․숙성조의 비 생 리되고 있고,탁주 병입 에 이물혼입

방지를 한 한 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통 인 탁주 43개 제품을 수거하여 생지표 균인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세 우스 균을 선택하여 검사하 는데,바실러스

세 우스는 생수 3등 으로 구분할 경우와 5등 으로 구분할 경우

A등 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최하 등 에서 바실러스세 우스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바실러스세 우스는 생수 지표와 연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 리수 수 35.4～84.4 에서 30건 9건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면서

검출된 것은 생 리 효율성을 높이 해 생 리 수 등 을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장균군, 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생지표

균이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생수 과 균과의 상 계가 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탁주제조업체에 하여 일반 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사용되는 3등 제와

추가로 5등 으로 나 워 분석을 실시한 결과,일부 평가 요소의 경우에는 3등 보다

5등 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경우 좀 더 차별화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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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를 요약하면 아래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각 그룹별 해당 업체의 수를 비교한 결과 5등 제의 경우가 3등 제의 경우보다

각 등 간에 해당 업체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 생 안 리 차이를

세부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시설 생 리 평가결과의 경우 5등 구분이 3등 구분보다 업체의 시설

생 리 수 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일반 생 리

평가결과 건강진단과 개인 생 항목에서는 3등 구분,5등 구분 모두 각

등 간 유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발효실의 방충·방서 시설 설치 리 여부,

발표·숙성조의 생 리 여부,병입 ,이물혼입 방지를 한 리

여부는 3등 체계와 5등 체계와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3) 한 등 별 제품에 한 미생물학 시험결과로 생 리 효율성을 높이 해

생 리 수 등 을 3등 보다는 5등 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주류제조업체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 보다 업체간

편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등 을 5등 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 에 따라 업체의 수 맞는 생․안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 업을 하려는 자는

업등록 에 식품 생교육기 에서 미리 식품 생교육을 3시간, 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51].그러나 탁주 등 주류 제조업자는 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 업자와 비교 할 때 생 리 의식수 은 낮을 수

밖에 없는 제도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 업자

등은 식품 생 리 문기 에서 지속 으로 생교육,지도 등을 꾸 히 받아왔으나,

탁주 등 주류제조업자는 생교육이나 지도를 제 로 받지 못한 것이 실이다.

주류제조업자는 2013년 7월 1일 이 에 식품 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해야 되며,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에 에서 리 된다.이러한 실에서

부분의 탁주 제조업체는 업규모가 세하고 시설이 노후되었고,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5등 제에서 E등 의 탁주제조업체는 생 리 수 이 매우

낮으며,단기간에 생 리 수 을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다.이들 업체는 행정처분 등

규제정책보다는 생 리 교육,홍보,지도 등을 통해 생 리 수 을 높이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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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이라 할 수 있다.이들 업체는 일반 생 리 제조공정 리 수 이 낮으므로

업체의 수 에 맞은 기 생 리매뉴얼을 개발․보 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기 생 리 매뉴얼은 업자가 고령인 을 감안하여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그 주요내용은 수질검사,종사자 개인 건강진단

개인 생,이물혼입 방방법,작업장 청소,작업장 배수구 리,작업장의 거미 제거,

환풍기 청소,발효․숙성조의 방충․방서망 설치 등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20개

항목정도면 될 것이다.특히,작업장 외부로부터 날 리 등 외부 해충이나 쥐 등

설치류 등이 창,문 등의 틈새로 들어오거나 발효․ 장조 등도 마찬 가지로 해충,

설치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충․방서시설 등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따른 방충․방서시설의 최소한 리기 시를 표 50과 표 51과 같이

제시하 다.즉,발효조․ 장조는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 한

방충망을 설치하고 찢어지거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지 않도록 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 리제 5등 제에서 D등 의 탁주제조업체에 해서도 규제정책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서 기 생 리가 가능하도록 방충 방서 기 생 리 자 지원정책을

병행 실시하고 일정기간까지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요하다.

탁주 제조업체 HACCP 리 기 에는 해요인 찾고 그에 따른 방조치가 매우

요하므로. 해요소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생물학 해요소인

식 독균은 발효공정과 살균공정을 통해 제어되어야하고,화학 해요소인 잔류농약,

속,곰팡이 독소를 리하기 해서는 원료를 검사하여야하고,물리 해요소인

경질이물(흙,모래 등),비닐,실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원료 선별 세척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세척 후 제조과정 에 날 리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방충․방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특히 발효공정에서 발효 취 등으로 인해

날 리 등 곤충들이 유인되어 발효조에 빠져 탁주와 같이 발효될 수 있으며,발효

후에 혼입된 이들 이물은 여과과정 쉽게 으깨어져 제거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발효조 장조 등에 반드시 뚜껑이나 방충망 등으로 이물을 리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탁주는 출고 이후에도 계속 발효가 일어남으로 냉장유통

냉장보 되어야 할 것이다.탁주 지역 매 제한이 해제되어 국에 유통이 가능하므로

국 인 유통을 해서는 출고 후 냉장 리되어야 하나,규모가 세하거나 매량이

은 업체들은 냉장 리가 어려움으로 지역 탁주업체와 지역조합 등과 유통구조

개선을 해 냉장차량을 공동이용을 하거나,냉장차량 보유업체와 공동 유통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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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업체 실에 맞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업체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 올 수 있도록 교육․지도․지원하고

일정기간 유 기간을 주여야 한다.탁주 제조업체가 앞으로 식품 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 된다고 갑자기 생 리 수 이 향상 될 것이라고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생 리 수 이 낮은 탁주 제조업체에 해서는

규제정책 보다는 정부 등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백화 이나

형할인 과 통시장에서 매하고 있는 업체를 동일한 법령의 잣 로 리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업체의 생 리 수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단기

장기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탁주 통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우리 술 품질인증,우리 술 품평회

등에서 제조업체의 생 리 수 도 함께 평가되어야 하며,품질인증이나 명주 등은

생 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기본을 바탕에 두어야 할 것이다.상품의 디자인,

마 략도 요하지만 생과 안 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일 순간 해당 업체의

탁주 뿐만 아니라 탁주 업계의 반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가공식품의 경우

생과 안 문제로 인하여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업체는 탁주 통주가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지 않고

소비층을 넓히고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아울러

HACCP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류는 인체 해물질인 알코올이 주성분이고 주류 섭취로 인한 사회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그 다고 주류를 생산․ 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주류의 정책은 산업측면,건 한 음주문화 조성, 생․안 리 등 3개

분야의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이들 3개 분야의 정책이 서로 조화롭고 균형이

있는 정책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탁주를 막걸리로 불러야 할지,막걸리를

탁주로 불러야 할지,탁주와 막걸리를 따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해 많은 사람들이

명칭 사용에 혼선을 빗고 있다.동일한 원료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술이

탁주 는 막걸리로 명칭을 사용할 때도 있다.주세법에서는 탁주로,산업진흥 업무

분야에서는 막걸리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막걸리의

날’을 제정․운 하고 있다.우리술의 국내 소비층 확 세계화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탁주 는 막걸리의 명칭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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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류정책목표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분명하게 정하고 실천 가능한

하 목표를 선정하기 해 재 탁주 제조업체에 한 생수 을 조사하고 업체의

수 에 맞는 생 리 수 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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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발효조의 방충망 설치 기 시

재 상황 리기 제시

사진

내용
발효조에 방충망 덮개가 없어 날 리

등이 혼입 가능

발효조에 방충망 덮개가 있어

날 리 등이 혼입 어려움

<표 51>창틀의 방충망 설치 기 시

재 상황 리기 제시

사진

내용
창틀에 방충망이 없거나 찢어져 리가

소홀

창틀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리가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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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우리나라의 주류규제정책은 재정확보 차원에서 주류에 부과하는 수세수입의 리에

을 둔 계로 그동안 국세청에서 주류의 생․안 리 업무를 수행해 오다

2010년 6월부터 식품안 부처인 식품의약품안 처로 그 이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탁주 생․안 리 수 을 빠른 시일내에 향상시키기 해서는 다양한 리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 리 등 제도를 음식 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외국의 경우 캐나다,미국 등에서는 음식 을 상으로

등 제도를 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탁주 등 주류 산업동향 악 제외국의 생등 제도를 살펴 본

후 탁주 제조업체에 한 시설 생 리,일반 생 리,원․부재료 리,기구류

리,제조․공정 리,제품 리 등을 생 리 실태를 조사․분석을 통해 효율 인

생 리수 향상방안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 다. 그리고 각 등 별 맞춤형

생․안 리 지원방안은 표 52와 같이 정리하 다.

첫째로 탁주 제조업체의 생수 에 따른 등 을 부여하여 등 수 에 맞는

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업체의 생 안

수 에 따라 5등 으로 구분하고,A등 업체에 하여는 자율 검리스크를 개발하여

스스로 검하여 주기 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HACCP 자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B등 업체에 해서는 연 1회 지도· 검을 실시하고 HACCP컨설 시설에 한

보수 자 을 지원하고,C등 업체에 해서는 연 2회 지도· 검을 실시하고,D등

업체에 해서는 생수 이 우수한 업체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생 리 매뉴얼

개발·보 방충·방서 시설 자 지원을 실시하고,E등 업체에 해서는 업자

생산 리자의 연령,건축년도,낙후된 시설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쉬운 생 리

매뉴얼 개발․보 홍보를 실시하고 련 문가로 하여 지 방문 지도․계몽을

병행하도록 그룹에 맞는 세분화된 리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둘째로 HACCP도입을 해 탁주 HACCP 모델을 개발․보 하여야 한다.아울러

HACCP 컨설 을 활성화하여야 한다.이를 해서는 탁주 등 주류의 제조공정,

생 리 시설․설비 리 등을 한 주류 련 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그동안

HACCP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의 정책을 수립․집행하 다. 주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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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과는 달리 제조공정, 리 지 이 다르므로 탁주 HACCP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로 생 리가 우수한 업체 견학 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생․안 리 수 을 향상키기 해 생 리가 우수한 업체를 견학하여

생수 향상을 한 사례,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로 신규 주류제조업에 한 사 상담제 도입 필요하다.법령에서 정한

시설만으로는 실 으로 생․안 리 수 을 향상시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 은 제조에 필요한 최소의 시설기 이다. 생 리에 필요한

건축,설비,발효실,방충망,이물 혼입 방지 시설 등을 세부 으로 사 상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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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등 제의 각 등 별 맞춤형 생․안 리 지원 방안

등
A등

(90～100 )

B등

(80～89 )

C등

(70～79 )

D등

(60～69 )

E등

(59 이하)

리

지원방안

-자율 검실시

-HACCP모델

보

-HACCP자

우선지원

-지도․ 검

년 1회

-HACCP 컨

설

-시설보수자

지원

-지도․ 검

년 2회

-정부 우선

지원

-상 업체

견학

- 생 리 매

뉴얼 개발․

보

-방충 방서

시설자 지원

-기 생 리

교육

-반드시 지켜

야할 20항목

리

-지도․계몽

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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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

)
A B C 계

가.건축물(6)

①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그 밖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향을

받지 않는 거리에 치하고 있습니까?

1 3 1 5 3

②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별도의방,벽 층으로구분)되어있습니까?

1 3 1 5 3

나.출입구(5 )
③ 출입구에 손‧신발 세척기(소독기)가 설치

리 되고 있습니까?
3 1 3 7 5

다.화장실(7 )

④ 화장실 바닥과 내벽(1.5m이상)이내수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1 3 1 5 3

⑤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1 2 1 4 2

⑥ 화장실에 손 세척시설이 있습니까? 2 1 3 6 4

라. 수시설(11)

⑦ 지하수 취수원은 오염시설과 20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2 3 1 6 4(4)

⑧ 수조는 매 6개월에 한번 청소하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까?□직수,

□ 수조

2 1 3 6 5(5)

⑨ 수조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 1 2 4 2(2)

마.방충․방서시설

(7)

⑩ 작업장에 방충․방서 시설이 설치 리가

되고있습니까?
3 3 3 9 7

부 록

세부 항목별 평가 수(총 212 )

1.시설 생 리(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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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 생 리(45 )

세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A B C 계

가.원료 수불

생산기록(8)

  원료수불 계 서류를 작성․보

하고 있습니까?
1 3 2 6 4

  생산 작업 계 서류를 작성․보

하고 있습니까?
1 3 2 6 4

나.수질검사(6)

  지하수 수질검사는 매 6개월 마다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지하수

2 3 3 8 6(6)

다.이물 리(9)

  이물발생 방지 기 수립 리가

되고 있습니까?
2 2 2 6 4

  이물신고 등 소비자 불만 신고를기록․

리하고있습니까?
2 3 2 7 5

라.건강진단(7)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소화기계 염병 환자 보균자(제1종

염병,장티푸스 등 )

-결핵환자(폐결핵)

- 염성 피부병 화농성 환자

3 3 3 9 7

마.개인 생

(15 )

  종사자는 생복 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2 3 3 8 6

  종사자의 복장 등은 청결합니까? 2 3 2 7 5(0)

  개인 생 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반지,목걸이,시계 등의 착용 방지 여부
2 2 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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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부재료 리(47 )

세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A B C 계

가.원료 리

(35 )

  원료보 실은 생 으로 리되고 있습니까?

-곰팡이 등의 발생 여부 등,-곤충 쥐의

서식 여부 등

2 3 3 8 6(6)

  원료는 바닥,벽 등과의 이격하여 보 하고

있습니까?

-바닥 벽으로부터 최소 10cm간격을 두고

보 여부

2 2 2 6 4(4)

  원료는 표시에 따라 한 온도로 리

되고 있습니까?

-냉장․냉동 보 여부

2 2 1 5 3(3)

  식품공 상에 합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품공 별표3에 의한 사용 지 원료

사용 여부

1 2 2 5 3

  부패,변질되지않은원료를사용하고있습니까?

-곰팡이 등에 의한 원료 손상 여부
2 2 3 7 5

  유통기한 이내의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

습니까?
1 2 2 5 3

  신고업체의제품(원료)만을사용하고있습니까? 1 2 2 5 3

  식용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업용,사료용,의약품용 등 여부
2 2 2 6 4

  사용기 에따라식품첨가물을사용하고있습니까? 2 2 2 6 4

나.용기 리

(12 )

  식품 생법에 합한 용기 등을 사용 하고

있습니까?
2 3 1 6 4(4)

  용기 등은 하게 보 리되고

있습니까?
2 2 3 7 5(5)

  용기 등을 세척하고 있습니까?

-물(),주정( ),공기( ),기타 세정제( )
3 1 1 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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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구류(9 )

구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A B C 계

기구류

(9 )

  내수성 재질의 기구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2 3 2 7 5

  기구류는 세척 등 청결하게 리되고 있습니까?

-세척,소독등실행 청결여부:물(),주정(),

기타세정제()

2 2 2 6 4

5.제조 공정 리(46 )

구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

)
A B C 계

작업장 생

(46)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 있습니까?

(칸막이,선, 등에 의해 구분 가능)

-원료보 ,측량,제국,증자, 술,발효(숙성),포장,

제품보 ,기타

2 3 2 7 5

  작업장은 생 으로 리되고 있습니까?

-작업장의 청결 상태
3 3 3 9 7

  작업장 배수구는 청결하게 리되고 있습니까?

-배수구의 침 물의 수시 제거
2 2 3 7 5

  천장 등등은 생 으로 리되고있습니까?

-곰팡이 응축수,이물 제거
2 2 3 7 5

  환기시설을 설치‧ 리하고 있습니까? 3 2 2 7 5

  발효실에 방충․방서 시설을 설치하고 리

하고 있습니까?
3 3 3 9 7(7)

  발효․숙성조는 생 으로 리되고 있습니까?

-망 는 속성 덮개 등 사용 여부
3 2 3 8 6(6)

  병입 ,이물혼입 방지를 하여 하게

리하고 있습니까?-여과망 설치 등
3 2 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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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품 리(24 )

구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

)
A B C 계

가.보 (9 )

  제품보 실은 생 으로 리되고있습니까? 2 3 2 7 5(5)

  한 보 온도로 리되고 있습니까? 2 2 2 6 4(4)

나.검사(3 )   품질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2 2 1 5 3

다.운송(4 )
  제품은 하게운송 리되고있습니까?

-냉동( ),냉장( ),상온( )
2 3 1 6 4(4)

라.표시기 (8 )

  제품명등은 표시기 에따라 합하게 표시

되어 있습니까?
1 2 2 5 3(3)

  유통기한 임의변경 ․변조는 하지

않습니까?
1 2 2 5 3(3)

  유통기한은 설정근거에 따라 정하 습니까?

-자체(),외부()
1 2 1 4 2(2)

7.기타(3 )

구분 검사항
평가 기 수합계

(해당없음)A B C 계

분리보 (3 )
  소독․세척제 화학약품 등은 별도로

분리‧보 하고 있습니까?
1 1 3 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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